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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南 ih韓 經濟協7]과 原産地規程

1. 序 論

90年代 들어서면서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舊소련의 社會主義 體制가 붕괴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國際秩序를 지배해오던 냉전의 논리가 종식되었다. 冷戰의 종식으

로 인하여 W사회주의 경제가 市場經濟로 편입되었을 뿐만아니라 fl界經 禽 전반에
u

걸쳐서 市場經濟의 원리를 압박해오던 이념적 정치적 논리의 위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같은 변화는 資本主義的 經齊秩序가 그 외연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

을 뿐만아니라 기존의 시장경제권 내에서도 盲場原理를 왜곡해오던 요인이 제거됨으로

써 각 경제주체간의 경쟁은 물론 국가단위의 경쟁도 이념적인 제약을 벗어나 심화하는

양상을 의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의 심화는 冷戰時代에는 잠재되어 있던 국가간의 상

충된 이해관계가 표출됨으로서 새로운 긴장관계를 露里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 향후 量界經濟는 개별 XI주 및 국가 且다 확하 반

될 것이며 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經濟活動의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冷戰1에서 안보적 고려하에 유지되어 오던 국방 관련 산

대한 수y]- 줄 들 따라 들은 펼연 且 민간산 화하 과

정에서 기업의 講造的 슴理化(Restructuring) 또는 量界化(Globalization) 등을 통한 경

쟁력의 확보가 펼수불가결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은 해당 산업내 여타

기업에 직접적인 영항을 미치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경쟁구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을 것으로 전망된다. 國家汝元에서도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의 개발에 보 다

많은 자원의 투입이 시도될 것이다.

냉전의 종석과 이에 따른 量界經濟 질서의 변화는 韓半島上의 절적인 변화를 초래하

고 있으며 따라서 지난 반세기동안 대결적 구도하에서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남북한 문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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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생각해오턴 관행에서 볏어나 보다 건설적인 南北허係률 구축해니-가야 할 시점이

다. 특히 낱북한의 경제관계는 그동안 정치논리에 의하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읕 갑안할 녜.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관게에 있어서
,

도 시장원리가 상데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規範的 當爲性에 입각하여 단순히 헙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남북한 물자교류 및 임가공사업 둥도 향후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한반도내의 시장 뿐만아니라 企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

원에서 경제교류가 찰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내수시장을 목적으

로 이루어지던 임가공사업도 향 에는 남북한간의 1·h較優位를 최적으로 결합하고 경쟁

력있는 상품의 셍산을 동하여 제 3 국 市場을 개발하기 위한 노 력도 자인히 말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남북한간의 經濟協力이 經濟的 論理에 기초하여 매우 2 타당성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냉전의 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각종 제도상의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市場으로 남아 있는 美國에서는 북한과의 교 억

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고 이는 향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毛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南北韓 經濟協力事業의 결과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이 제품의 경쟁

격과 무관하게 해외시장의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둥장하는 쟁점의 하나로서 原産地規程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南北韓 經濟協力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복잡성에도 구하고 최종재

화의 原産地가 어디냐에 따라서 경협의 실효성에 커다란 차이가 발셍할 수 있기 녜문

이다. 예컨데 섬유제품, 신발 둥 한국이 價格競爭力을 잃어가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임

가공 또는 직접투자의 형식을 통하어 競爭力 回復各 시도할 경우에도 제품의 原産地가

북한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美國苗場에서 무역의 it-제데상으로 남거나 주로 적성국에

적용되는 높은 관세율 때문에 싣질적인 교역이 骨가능해질 가능성도 았는 것이다.

뵨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상황이 가능한 헌실을 전제로 향후 남북한 경헙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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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생산되는 제품의 원활한 해외진출 특히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을 기하기 위하여 原

産地規程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와 더불어 美國의 厥産地規程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일반적인 原廉地規程의 경제적 효과 뿐만아니라 최근 개정

도 입된 미국의 厥産地 우]定基準을 소개하고 톡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미국시장으

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대북 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침을 제공하

고 자 한다.

2. 原産地規程의 經濟的 童義

(1) 原産地規程의 槪要

原産地規程이란 特走製品의 原産地를 결정하기 위한 諸般基準 및 節吹 등을 이른다.

豚産地規程은 일반적으로 特定國家가 特定製品의 原藍地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

적인 要件과 道關過程 등에서 상기 要件의 충족여부를 밝히는 原産地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原産地 判定을 위한 技術的 要件들은 특

정제품이 2個國 이상에 걸쳐 생산되었을 경우 과연 어느 국가에 原産地를 부여할 것인

가에 관한 것이다. 현재 國際的으로 사용되고 있는 原産地 우]定基準으로서는 첫째 稅番

變更 基準(Change in Tariff Schedule), 둘째 附加價値 基準(Value Added Criteria), 세

째 主要 工程 基準(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을 들 수 있다.

稅;變更 基準이란 製品의 製造 및 생산과정에서 投)<된 원재료 또 는 부품의 稅番

과 이로부터 生産된 製品의 稅番이 相異할 경우 해당공정이 일어난 圍家에 原産地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附加價値 基準은 特定工程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附加價値가 발생할 경우 該當工程이 일어난 곳에 原産+th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주요

공정 기준이란 生産過程上 거쳐야 하는 主要 工程을 파악한 후 가장 중요하고 實質的

變形이 일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정이 발생한 장소에 原蘆地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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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들은 適用目的에 따라 달리 채택되고 있으나 데체로 冬용되거나 부속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우]定基準은 特車園家가 어떤 商品의 原産地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國家에서 該當商品의 본질싱· 가장 중요한 變化가 일어나야 한다는 原則에 입각해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각 기준은 이러한 본질적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난

다고 볼 수 있다. 몰론 이상과 같은 기준들은 適用對象의 貿晨推置에 따라 답라질 수도

있으며 適用對象 製品의 製作工程上의 특징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原産地規程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크게 特惠 原産地規程<Preferential Rules o f

Ori in)과 非特惠 原産地規程(Non-Preferential Rules o f Od dn)으로 분류될 수 있다.

yi惠 原産地規翟이란 EC 經濟共同體, 美.카나다 自由貿局協定(U.S-Canada Free

Trade Agreement, OFTA) 등 特定國家間에 관세상의 헤룰 베푸는 貿易地帶 또는

經濟區域의 운영이나 - 般特惠 稅制度(Generalized Syst,em o f Preference, OSP) y

特定國家群을 대상으로 關稅特惠를 부여하는 겅우에 受惠國合 정확히 식벌팀으로써 非

受惠國이 부당한 헤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特惠프로그램의 싣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a

非特惠 原産地規程은 위와는 달리 여타 貿昌政策소 상품의 原産地를 - 般的으1 식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特定國家로부터의 d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당연히 原産地의 식별이 필요하므로 해당정책의 운영상 原産地

規程이 요구되는 것이다. 反덤핑關稅 및 相計關稅의 경우에도 原産國의 식毛은 물룐 提

訴의 대상이 된 상품의 類似商品(like pro ducts)이나 國內産業(domestic indust ry 의

� 

存在

여부를 관정하는데 있어서도 本 規程의 적용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또 한 단순히 정확

한 貿屬統計의 作成上 原産地規程의 적용이 요구되기且 한다T
.

(기 原産地規程의 경제적 효과

- 般的으로 地域閨 協定이 갖는 貿屬轉換 效暈는 관세상의 차이나 어타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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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변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NAFTA체결에 있어서의 關稅徹

廢計劃은 域外國 製品은 상대적 價格上昇을 유발하게 된다. 이같은 효과는 數量制限

등 여타 조 치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價格競爭力 측먼에서 두

고 볼 때, 이러한 가격상의 차이가 바로 厥産地規程의 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原産地規程 그 자체는 이같은 관세헤택合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厥産地規程 그 자체는 貿馬轉換쳤果
a

를 보장하는 정상적엔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豚産地規程은 이

와 같은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는 주로 요건의

상대적 엄격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예를 들면, 豚産地우]走基準에 있어서 50%의

附加價値 條件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며 또 이러한 비율의 변화가 貿揚의 흐 름에 영향

을 미치는지 등을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厥藍地規程의 순수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한 모형을 상

정하기로 한다. 우선 남북한의 협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특정 제품이 생산되고 本 製

묘이 남북한간에 거래될 시에 無關稅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ff 의

� 

한

반도내의 部品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自國生産의 일정량언 0만큼을 한

반도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거래되기 위해서는 厥産地規種을 만족시킴으로써 무관세

을 받는 것 필수 라又 가 하 旦 한다. 와 같 見 간단하 만

V격한 가정은 비현실적인 면이 있지만 豚産地規程의 눈수효과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 꾈 한 다.

즉, C - x + x* 단, C는 수출가능량, x, x*는 역내, 역외 부품.

따라서 x와 x*는 완전대체품이며, 투입삽출비율은 1.

만일 여기서 a座物量 만큼에 대하여 k 비율만큼 城肉의 部品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豚慶地61定基準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4이 성립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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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k(X + X.*) - kC

또 한 PA- kP + (1-k)P*, 여기서 PA는 역내외 부폼의 평균가격.

部品使用 義務比宰의 했果

P
l,H
1 5

/
, /'l 

%
/

P : 가격 Q : 생산량

S : 공급곡선 D(Pa) : 평균수요곡선

k0(Pa) : 역내산에 대한 수요곡선

따라서 (X + X*)에 대한 수요는 Pa 의 함수이다. 그 리고 國內 部錮,에 대한 수요함
고

수는 kD(Pa)로 나타난다. 여기서 域內部品에 데한 균형을 도출하러면 국내에서 셍산

된 部品의 需要를 國內價格의 함수로 L+타내어야 한다. 이는 위 그 림의 HI-1' 곡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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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게 되므로 HH' 곡선은 kD(Pa)의 위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단, HH' 곡선의

이러한 위치는 Pa그P* 의 구간에 한다. 한편 H'점에서 Pa-P-P* 이므로 HH'와 kD

(Pa)는 일치하게 된다.

域內 部品宙場에 대한 균형점은 당연히 해당 수요곡선인 HH' 와 공급곡선 88와의

교 차점인 ss에서 결정되고 이때 가격은 p,, 섕샙은 X,이 될 項이다. 이들 價檢과 生

産量에 대응하는 평균가격 및 생산량은 Pa,이므로 이렇게 결정된 平均價格에서 부품에

대한 總폼要는 수요곡선 D(Pa)상에서 결정된다(G).

部品使用 義務比率 增加와 買易轉換짠累

XI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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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과언 原産地規翟의 效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겻이다. 우선 역내 부품사용 비율이 k에서 k'으로 바뀌는 경우를 셍각해 보 자.

이 떼 國內部品에 데한 수요는 kD(Pa)에서 k'D(Pa)로 우향이동할 것이며, 이에 상응

하는 가격선 HH'는 GO' 이 될 것이다. 따라서 國內價格은 종전보다 상숭하어 Pt' 이

될 것이므로 平均價格도 상승하는 효과·물 가져온다. 따라서 기본적으료 豚産地規程을

통한 부품사용비율의 중가는 城內 部品에 대한 수요종대를 통한 생산의 중데효과를 가

져오는 것이다. 이를 貿휘의 측면에서 보면 X,' - X, 만금의 였肩轉換效果가 빌'셍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效果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로 보 인다. 즉, k값이

지나치게· 높아짇 경우에는 Pa의 값이 높아지는 정도가 特惠關稅로 얻게 되는 이 익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城內의 完製品 셍산업자는 사용비율을 지

키기 보 다는 部品의 輸)k을 통하여 판세상의 不利益을 價格競爭.jJ으로 보완하려 고 시

도 하게 필 것이다. 한편 이러한 繼1]度는 빗금친 부뵨만큼의 비효율(Dead Weight Loss ,

DWL)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非效車은 당연히 자원매분상의 왜곡을 반영하

는 것인데 예컨데 城內에 存在하는 쇼業이 原産地規程合 滿足시키기 위하여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城디4의 部品을 調達해야 하는 것으로 중요한 原因으로 作用하는 것이다.

l



고

n . 南 Ib韓 합작상품의 미국시장 진출과 原産地規程

1. 남북한 상호간의 特惠貿易

g[b韓 양측은 
'

南北 基本슴意書'및 
'

南北交 憲協하)에 관한 附謁슴意書'에서 쌍방간의

교 류를 국제무역이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 류로 인정하는 한편, 相互閏의 물자교류에 대
a

하여 關稅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關稅의 免除는 南北聞의 교 역을 촉진하는 가장 基

本的 手段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상호간의 關稅免除擔置로 인하여 남북교역을 일종의

特惠貿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특혜관계는 단순히 상품교류에 있어서 뿐

만아니라 보다 고 차원적인 경제활동의 교 류를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

협력 활동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제약에서 벗어날 시 임가공, 합작투자 등의 활성화

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단기적 콴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할 때, 原産地規程과 콴련하여 두가지 측

면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모든 特惠貿渴 프로그램이 그러하듯이 s稅免除의 대상을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경우에 국한하도록 적졀한 원칙을 세움으로써 第 3者의 부당한

惠澤을 방지해야 할 펼요가 있는데 이같은 디的 달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原産地規程이다. 특히 原産地規程은 단순히 特惠擔置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일 뿐만아니라 特嘉對象 지역의 經濟的 활동을 바랑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우 중 한 능을 하又 且且 南北交 활 화라는 본 를 달 하

위 서瓦 本 규 적절한 설치와 운용 망된다.

둘째, 남북한 물자교류에 적용하는 原産地規穫 뿐만아니라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

화와 함께 제 3국의 韓牛島 投資 및 貿農活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남북한

경제협력 관계가 단순한 관세감면에 머무르지 않고 여타 비관세적 측면으로 확대될

경우이다. 비특혜 原産地規程의 경우 향후 제정될 國際規範에 따라야 한다면 남북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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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셍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 관게

의 툭헤관계를 관세 뿐만아니라 포팔적 인 규범을 통하여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物資交

i憲에 고유한 原産地規程.이 무역 및 투자활동 전반에 적용뒬 수 었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2. 美國의 對北緯 貿易規制

남북한간의 經濟協)]이 보다 활발해질 겅우 임가공, 합작투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제 3 국 수출이 기도될 수 있다. 이러한 촬동의 가장 2본적 인

동기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양지역의 相興한 Ib較優位를 적절히 결합하여 최종재화의

경젱력을 극대화함으로쩌 輸1b市場에서의 市場[5有車을 확대하자는 것이라 한 것이다.

그 러나 주지하다시퍼 미국은 GATT 비회원국이나 적성국가에 대하어 별도의 높은 핀.

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교 역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풉의 최종 原産地判走이 우 중요

한 의미릍 띄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헌제로서는 데적성국가무역규제법(Trading w ith E,em y Act,

TWEA),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 EAA) 1 리그L l974년 통상법 등에

근거하여 R韓과의 交肩 및 交揚對象物品을 제한하고 있다. TWEA는 전시 및 국가 비

상시에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가 및 국민과의 貿墨活動을 - i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50년 이래 적국으로 지정된 北韓에 대하여 일체의 교억을 금지하는 명

령올 내렸으며 편제까지 이 명령은 유효한 상테이다. 특히 이 61-제의 데상에는 외국소

재의 미국기업이나 지분 50% 이상의 합작기업도 포 함되어 있다.

EAA는 大統領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을 이유로 수출을 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른바 수출통제 데상국가 Z그 륩에 분류되어 통제품목 리

스트상의 모든 品 目에 대하여 통제를 받고 있다. 한편 적용 데상은 
'

rwEA보 다 훨씬

w어서 미국산 부품울 포 함하거나 미국산 기술을 이용한 까國製1跳까지 포 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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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 다 중요한 문제는 R美關係의 改善으로 이상의 규제가 모 두 해제된다 하더라

도 미국은 1974년 통상법에 따라 北韓藍製品에 대하여 MFN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른바 
'

co lumn 2'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實質的인 교 류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

다. 특히 북한이 대외무역을 상당폭 개방하고 국제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

지 이러한 차별적 관세의 적용될 것이라는 헌실적엔 제약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감안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개도국이라는 지위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 般特惠關稅制度 GSP)의 헤택을 받을 가능성도 았다. 따라서 대북한 진출은 상당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추진됨으로써 향후 북미관계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美國의 여타 貿易制度

多者閏 纖維協定(MFA)과 같이 輸1出國에 따라 수입물량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

우에는 당연히 原産地의 적절한 판정이 매우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韓國, 홍콩, 臺

濁 등 일찍이 m維 및 衣類 輸1出에 주력한 國家들의 旣得權을 중심으로 배정되어 있는

a維쿼타는 그 동안 先·後翟關途國閨의 경제발전 간격이 좁아지고 비교우위의 군도가

많이 전도된 헌실을 생각하면 豚産地의 확인이 매우 중요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MFA하에서는 대규모의 쿼타량을 배정받고 었는 旣得權 國家이면서도 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반면, 누園 등 後羲開論國들은 춰타량에 묶여 충분한 輸出올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섬유제조업체가 국내의 高勞動費用 문제를 해소하고자 북한

에 賃加工事業 進昌을 기도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生産活動을 통해 生産된 製品의

原産地가 國産으로 판정된다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北韓産으로

판정될 경우 원천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해잘 수가 있는 것이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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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原産地規程은 반덤핑제되의 적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억할을 한다. 反덤핑齒11度

의 기본적인 운영왼리는 特定製品의 수입가격이 수출국의 市場價格에 비하여 훨씬 낮

아서 圍1/9의 産業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제재조치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本 制度의 가장 중요한 헥심사항은 양 시장에서의 가격을

알아보고 과연 수입시 덤핑행위가 발생하였는가에 굉한 내용이다. 러나 特走製品의

生産地에 관한 정보가 뚜렷할 수 없는 오늘의 헌실에 비추어, 製品의 原産地가 과연

輸出國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 떼 輸1出國의 시장을 걸정하기 위한 原

産地 判定基準이 펄요해지는 것이다.

또 한 세이프가드制度에 의한 輸)<規制推置로의 실시를 위해서도 항상 國內産業의 存

在와 피해여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러나 경우에 따라서논 퍼해를 입은 製品이 과연

國內에서 셍산된 것인지 그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原産1{hP]走基準이 반

드시 필요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直接投資添動이 활발해지고 企業이 셍산활동

을 多國鬪에 걸쳐서 진행하는 까닭에 특정국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企業이 만들어내는

製品이 반드시 그 나라 原産地를 부여 받을 것이라고 쟝담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反덤묑이나 産業被寄救濟를 신청한 企業의 製品이 原産地 廳走을 받을 수 없다면 결국
f

피해를 입은 s內産業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論理가 성립하므로 提訴 자체가 成호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反덤핑 提訴의 결파 反덤펑혀稅骨 물게 된 輸1出企業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第 3國에 진출하고 自國의 部品을 이용하여 제품 생산 -F 표羅(iMh한다고 가정

하자 이 경우 反덤굉關稅를 회괴하기 위하여 취해진 이리한 後資活動애도 불구하고 底

羅샬/11製品의 原産地 여부에 따라서는 여전히 反덤평關稅가 부과될 가눙성이 있다.

실제로 美國의 경우, 제 3 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 또는 부품이 反덤핑이나 相計關稅

(Counterveling Dut y )의 적용대상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조 사를 벌이는 수가 있는데 이

를 
'

범위판정(Scope Determination)'이라고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

실질직 변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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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통상적으로 稅關이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 때 사용되는 주된 기준은

제품의 기능이 옅마나 바뀌었으며, 그 과정에서 부가된 부가가치의 수준은 얼마인가,

리고 공정의 복잡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이다. 이같은 기준의 적용은 객관성 여

부를 차치하고 原藍地의 判定을 위한 성격을 분명하게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덤굉관세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美國며에서 제조 또는 조 립되는 경우에도 사용된 부

품,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反덤핑關稅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는 결국 제품의

原蘆地가 美國인지 아니면 원래 관세부과를 받던 제품의 原産地와 동일한 지를 따지는

것이므로 原蘆地規程의 적용 例로 볼 수 있다. 즉 
'

Scope Determination'은 原産地規

程과 개념상의 유사성을 많이 내포한다는 것이다.
l

原産地 表琢制度(Origin Markin g )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靜]度는 아니

지만 
'

厥産地'가 특별히 강조되는 制度라는 점에서 厥産11k規程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앴다. 美國은 1930년 關稅 송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原産地 表

單를 의무화하고 있다. 
'

最緯 i齒費音(ultimate purc haser)'에게 豚産地의 표시가 명료

하 傳達 것을 무화하는 制度는 주且 ph 914A 우 
'

最移消費春'가 누구 가

하는 문제가 자주 쟁점으로 둥장하는데 그 정의에 따라서 原産地의 表示方法이 달라져

輸1出音의 부담 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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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 美國 原産地規程의 分析

1. 美國 原産地規程의 槪要

美國의 非特惠 原産地規程은 우선 原産地表示制度, MFA制度 및 輸出 自律規制 등

각 종 輸)k數量 制限制度 그 리고 m稅還給制度 등의 운엉을 위한 것이며 그 기뵨-적인

원칙은 原産地表示制度의 운영상 형성된 原産地判定 기준을 기원으모 하고 있다. 그러

나 소위 
'

實質6%) 變形'이라는 原産地判走 기준상의 핵심적 개념온 여타 貿肩推置의 시

행상 原産+th의 판정이 關鏡이 된 경우 本 개념에 데한 헤석과 이의 축적을 통하여 성

립되었다. 이같은 특징은 미국의 原産地規程의 명료성을 전반적으로 띨어뜨림온 물론

執行機關의 재량을 상당히 허용합에 따라 그 적용상 自意性과 差別·t<Co] 내포묀 가농성

이 많음을 의미한다.

새로 제정된 美國의 原産地規程은 基本的으로 세번변경 원칙에 입각하여 原産地 判

定基準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4

실질적 4형y 개념에 데한 해석 및 판례에

의한 原産地 y]走보다 명료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같은 번화는

美國의 原産地表示制度의 역사에 비추어 볼 녜 매우 획기적힌 것으로서 무역활·$상의

不確賀[f生읕 제거하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AFTA 原産地規程과 비.교해 볼 떼, NAFTA규정이 많은 품목에 데하여 예외

적 기준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하여 새로 제정된 規程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 를 갖

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NAFTA 規程이 부가가치기준合 매우 포괄적으로 부과

하고 있는 반면에 本 規程에서는 附加價値基準의 적용이 베제되어 잇다는 점에서 보호

무역적인 요소가 비교적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原産地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이나 조립 둥 충분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둘쩨, NAFTA 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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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공정의 특성을 감안한 우]走보準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本 規程에서는 비슷한 성격
鄭

의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우]定基準을 제시하고 있어 客觀性을 비교적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었1

결론적으로 美國의 原産地規程은 현행 制度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

統-豚慶地規程(Harmonized Rules o f

Origin)'의 제정원칙에 입각한 것인지는 엄격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

한 분석작업을 시도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對北韓 經濟協力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原産地 判走基擊은 본문의 부록에 품목별로 정리해 놓았다.

2. 美國의 主要 製品別 原産地 判定基準의 特徵

(1) 纖維原料 및 纖維絲類

纖維原科 및 纖維絲에 해당되는 제품의 原産地 P]定基準의 기본적인 형태는 세번변

경이다. 즉, 特定國이 纖維原科 또는 섬유사류에 해당하는 특정제품의 厥産地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각 제품군 이의의 품목분류(HS 4 단위 또는 6 단위 기준)에 속한 제품으로

부터 해당제품으로 변화하는 工程이 該當國에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로써 견(Silk)의 경우를 들어보기로 하자. gs 5001-5003 :
"

A c han ge t,o

heading 5001-5008 from an y c hapter" 즉, 여타 類(Chapter)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

HS 5001-5003으로의 변화라 함은 HS 5001(누에고치), 5002(생사) 그리고 5003(견

웨이스트) 등의 原産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製品]2,外로부터 위의 제품으로 변화

하는 공정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데 特定國이 누에고치를 수출하는 데 있

어서 이의 原産地로 인정받기 원한다면 누에(즉, HS 5001-5003에 해당하지 않는 제

품)들 직접 기르고 이로부터 누에고치를 생삽해내는 工程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편 생사의 경우에는 이의 原産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에고치로부터 생사를

뽐아내는 공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누에를 기르고 누에고치를 생산한 후 이로부더 실

을 뽑는 공정이 발생해야 합을 의미한다. 어타 纖維原科의 경우에도 데체로 견의 경우

와 동일한 형태의 豚産地 우1定基準을 갖고 있다.

纖維絲의 경우에도 纖維原科와 동일한 세빈변경기준을 체 하고 있는데 다만 유사한

폼목군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일정한 수준이상의 공정各 요구하고 있다. 예컨데 HS

5004-5006에 속한 견사 견방사에 해당하는 製品의 厥産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사

로 부터 변화되는 1程을 거쳐야 하며 이돌 품%내에서 제품간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 維物類

W物類에 있어서는 纖維原科 및 纖維絲의 경우보다 매우 복잡한 솟11走基準이 제시되

어 있다. 우선 섬유직물로 분류되는 제풉에 데해서는 纖維原科 및 纖維絲와 마찬가지

로 일단 세번변경이 설정되어 있으나 제풉의 성 격상 툭징울 반영하여 주요 工程基準도

동시에 부가되어 있다. 즉, 
"

A c hange to heading 
4

5007 from an y o ther heading; or

A c hange from gre ige fabric o f headin g 5007 to finished fabric o f heading 5007

by dye in g an d pr inting, p lus two or more o f the following finishing o pera t ions-

bleaching, s hrinkin g, fuUing, na pp in g, decatin g, permanen t s t iffenin g, we ig htin g,

permanen t em bossing, or mo ireing." 따라서 본 기준에 의하면 설이 공정울 거쳐 직물

이 되는 작업은 稅響變更이 일어나므로 原産地骨 부여하는 데 충분하지만 세번의 변경

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에 명기된 작업이 발생할 겅우에는 原産地骨 부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아무런 加工을 거치지 않2 형태만 갖춘 W物(greige fabric)은 염색, 프 린팅 작

업과 함께 여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 둘 이상 거친 경우에만 原産地骨 인정하는 것이

- 18 -



다. 여기에 명기된 각종 공정이 갖는 기술적 의미는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

지만 原産地 判定基準의 측면에서 볼 때에 厥産地로 인정받을 수 있는 工翟이 열거되

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服産地規程 協

定上의 Positive system 원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처럼 原産地 부여가 가능한 공정이

제시되는 방식은 제품에 따라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

도 企業의 힙屬 및 投資活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다.

織物類에 대한 위의 原産地 우]定基準이 갖는 또하나의 특징은 직물의 소재와 상관없

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絹織物(5007), 毛織物(5111-5113), 綿織物

(5208-5212) 그리고 아마직물(5309-5311) 등 모든 織物類에 대하여 일관된 原産地

우]定基準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NAFTA 原産地規程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개선된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었다. 예컨데 NAFTA에서는 絹織物의 경우에는 견사로부터 絹

織物을 제작하는 工程의 결과로 발생하는 세번의 변경을 原産地부여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모 직물의 경우에는 동일한 형태의 세번변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NAFTA 會員國閏의 産業 및 貿墨講造에 따른 厥産地規

程의 경제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엔데 본 규정에서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 대하여 동일

한 脈産地 判定基準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原産地規程이 가질 수 있는 차별적 성격이

상당히 제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ata製品

畜北韓閨의 經 齊的 交浦가 단순한 물자의 반출입을 제외하고는 임가공생산방식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에도 이와 같은 소産方武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임가공생산방식의 주대상이 되고 있는 衣9製品에 대한

厥蘆地 윗1定基準의 엄밀한 파악은 향후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대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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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또는 소넌용의 슈트, 앙상各, 자魂, 불례이저 그리고 긴바지 둠의 품목을 포 함

하고 있는 HS 6103의 原産地規程을 살피보기로 하자. 본 號의 제품에 대하여 우선 세

번변경이 제시뙤어 있는데 그 기준이 여타 類로부터 본 호로의 변화가 原産地 부여요

건이므로 실제 공정상으로 볼 떼에는 衣類의 기초적인 윈료인 織物로부터 최종 제품으

로 의 변화를 의미하며 제품의 성격상 판단할 시 이같은 변화는 당언히 原産地 부여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함께 個別 品目別로 열도의 原産地 判定基準이 제시되어 있다. 에를 들

면 남자용 슈트(Suits)에 해당하는 HS 6103.11 - 6103.19의 겅우에는 구체적 인 공-정合

제시하는 이른바 주요 조程基準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먼 첫째, HS 61 ] . 90에

헤당하는 소호의 제품(죽, 의류부분폼)으로부터 위 소호들의 풉목으로의 변화, 둘째,

주요 부품이 니트공정을 통하어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해석규칙 2(A)(GRl 2

(a))의 적용 결과 6103.11-5103.19에 해당하는 소호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미조립 t-

품으로부터 조 립된 의류로의 변촤 등이다. GRI2(a)란 미조립 무품이 완성풉의 본질적

인 성격울 갖고 있을 때, 이 부품을 완성폼과 동일한 Headin g 에 속한 것으로 간주합다

는 해석이다.

이상과 같은 기준은 우선 衣類部分品을 가지고 완성품을 제조하는 공정울 거침으로

서 세번변경이 발생활 경우 충분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두번쩨 기준

은 공정이 동일한 세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단순한 組立工程만으로

는 세번의 변경이 발셍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기준은 組立工程의 데상인

衣類部品이 完成品의 본절적인 성격을 구성하고 있으나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

지 못한 상태라면 이를 완성품으로 변화시키는 工程온 原産地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것

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기준외에도 제품에 따라서는 判走基準에 약간의 차이룰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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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나 대체로 거의 모든 종류의 衣類힛品에 대하여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고 았는데 이

같은 특징은 특히 임가공방식의 섕산에 있어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븍한측에 임가공주문을 하는데 있어서 北韓에 제공하는 부품의 성격을 조 정함

으로써 최종 製品의 原産地를 사전에 결정할 수 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衣類製品

에 콴한 한 임가공에 의한 生産과 美國市場으로의 전출 시도는 美北關係의 변화가 진

행되고 따라서 美國의 회R韓 貿墨政策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단기간 동안에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세 신발류

신발류에 대한 厥産地判定基準規程은 세번변경을 제시하고 있으나 갑피(formed

u ppers )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하고 있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무엇보다且 신발류의
'

本質的인 特性 관한 傳統的인 석 기인하는 것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부품으로부터 신발의 完製品이 섕산되는 공정 그

자체는 전혀 
'

實質的으로 變形'을 가져오는 作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품목을 포 함하는 포 괄적인 Grou p 을 지정한 뒤 그룹내에서의 稅番變更을 인정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발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공식적인 해석은 美 國際貿肩裁判

所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

신발창을 갑피에 부착하여 完製品 선

발을 만드는 과정은, 갑피 자체를 만드는 과정보다 필씬 작은 費用 및 時閏을 소요하

며, 또 한 갑피의 제작에는 힐씬 높은 技術이 필요함"이 지적된 바 았다. 따라서 수입된

신발부품과 美國內에서 製造된 完製品은 稅番의 變更이 발섕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성격을 가졌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위 제품의 우]定부準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HS상의 품목분류방법이

다. 즉, 신발제품에 대하여 美國은 製品의 a)k價格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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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여타국가이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것으로서, 이들 製品에 대한

關稅奉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로 後進國으로부터 수입되는 低價品으로부터

國內産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와 같은 關稅構造는

前述한 신발제조공정에 관한 美 關稅쁘의 입장과 힙局裁우]所의 환결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애냐하먼 신 의 주요 부분품이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된 후

美國內에서 조 립하는 과정을 原産地賦與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이와

같은 高關稅骨 회피하려는 기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발류에서 이때까지 논의된 제품외에는 매우 간단한 稅番變更基準이 사용되

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제품에 대한 關稅率도 비교적 낮은 편이며, 美-카나다 적용률과

의 차이로 그리 크 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데조를 이루고 있는데 北美11h城에서는 뒷

굽 둥 일부 부분품울 제외하고는 組立工程이 原産地賦興에 불충분한 공정으로 인정되

고 있는 것이다. .

(S) 차량 變 차량부품

차량이 대한 原産地規程은 상당히 포 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HS 8701 - 8705

(트랙터. 숭객수송용 자동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그리고 특수용도 차량)에 해당하는

제품의 脈産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품목군 이외의 호로부터의 세번변경 발생을 요

건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HS 8706에 헤당하는 제품으로부터의 변화는 인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8706에 해당하는 제품은 위에 열거된 각 자동차의 
'

엔진을 갖춘 샤시

(Chassis)'이다. 따라서 8706에서 해당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은 原産趣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히.다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은 우]定基準을 해석하면 자동차의 原産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엔진

의 原産地가 결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각종 엔진(HS 8407)과 샤시

(HS S708.99)가 
'

감'의 국가에서 생산되고 
'

을'의 국가에서 이를 수입하여 결합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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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톼 부분품의 조 립을 통하여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 
'

을'은 原産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原藍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엔진의 생산국이 여타 부

품을 결합하여 자동차를 결합해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결국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특졍지역의 豚産地를 인정받는 것이 제품의 수출에 펼

요하다면 지역에 반드시 엔진을 생산 또는 조 립하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

고C교/쯩 들 c,모모햅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막대한 전후방 연관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基

幹産業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특히 B本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比較優{立를

최저 사용하기 위한 범세계화 전략이 매우 활발하게 전행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자

동차산업도 장기적으로는 南北韓 經濟協$]의 주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세계 주요 자

동차 수출국으로서의 우러나라의 위치를 고 려할 때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

하여 회R韓 直接投資는 매우 중요한 전략의 하나료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 있는 것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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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對 Ib韓 投資類獲.과 原産地規程

1. 工程分業과 最絡 製品의 原産地規程

1992년 4월 北韓은 外國人 投資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까圍人과의 슴作 및 습營

法을 장려하고 있으머 여타 하위 法規程.의 新設 또는 改正울 통하어 外國)< 投資의 유

치률 꾀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北韓의 경우, 통상적 인 개념파는 약간 다른

합작, 합영 리고 단독투자 등의 어러 형테의 유형이 존재 
:
]-고 있으머 목적에 따리. 복

합된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 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 {iF[究의 目的은 법적인 뵨류에

의한 투21의 형태에 따른 투자전략의 개발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의 내부촤

정 가 최종 제품의 성격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 이둘 제품 해외에 수출할 시 파

생할 수 있는 문제를 原産地規程의 측먼에서 분석하고 h L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다.

최종 재화의 原産地 y]定基準 측면에서 볼 례, 이것이 임가공 생산방식에 의해서 인
고

지 아니면 직접루자 활동의 결과로 생긴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原産地 判

定基準은 특1 s-y]-M])(-] ·dArn%]·1·% s ]-는 공%을 3-IT A.IR DA-d-X-1 XI]품·2 +11定요

누은 제품의 특성마다 우 다르기 떼문이다. 예컨 組立1程이 제품의 특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은 組효:f程의 수헹만으로도 原産地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반면

자동차와 같이 특정 부품이 최종 제품의 성격合 구성하는 데 중요하다면 부품의 原産

地가 최종 재화의 原産地 결정에 결정적 인 역할올 , 하게 됨은 이미 제 111장에 살퍼본

바와 같다. 이처럼 투자의 내부화정도가 일반적으로 原産地判走에 영향울 미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풉간의 특성 차이와 이에 따른 판정기준상의 차이骨 고 려하면 합

영, 합작사업 그 리고 外國人 企業의 設立 둥 投資形態 分類에 입각한 논의는 별다른

유용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임가공생산은 위탁가공방식의 가장 기초적인 헝태로서 姜廷春가 원부자재를

공금하고 수탁자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이므로 위탁자는 생산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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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시키는 효과릍 기대할 수 었다. 임가공방식이 설비의 제공없이 부품만을 제공하

고 북한의 노 동력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原蘆地規程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단순한 공정간의 결합형태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原産地 y]定基準의 적용도 매우 용

이하다고 볼 수 있다. 直接投資의 경우는 최종재화의 原産地判定에 보다 복잡한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投資의 정도와 徵資設備의 성격 및 제품의 공정상의 중요성

등에 따라 原産地判定에 상이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 임가공섕

산의 경우는 외형상 단순한 무역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設備投資가 이루어진 경

우에는 韓圍에서 提供된 部品과 原料가 현지의 공정에서 상당한 번화를 초래하거나 헌

는 매우 복잡해 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제 1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美國의 對北韓 貿局政策은 상품의 최종 原産1[k

를 결정하게 되는 공정의 분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죽 적성국으로 분
디

류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貿裏規卿]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MEN 관세율을 적용

하지 않음으로서 수입이 실졀적으로 제한될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개방과

함께 국제무역에 적극 참가하고 美國이 北韓에 대하여 - 완特惠關稅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갹각의 경우에 따라 4b韓進1빔 企業은 적절한 공정의

분업을 시로해야 할 것이다. 
'

'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 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 기로 한다. <圖 N - l> 에서

보 듯이 衣類
'

製品이 섕산되기 위해서는 3단계의 공정이 필요하다又 상정하자. 즉,

100 $ 만큼의 면의류를 섕산하기 위해서는 30 오 의 綿原첨-에다 綿絲, 綿織物, 그 리고

綿衣類의 生産段階에 이르기까지 옴 20 毒, 20 rn 그리고 so s 만큼의 加工費가 투입된

다又 가정하자. 美國宙場에서 면의류에 대한 a稅率이 80%라면 한국제품의 미국내 가

격은 130 오 일 것이다 그런뎨 第 3 國(예컨데 중국)이 낮은 섕산비를 바탕으로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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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so s 에 셍산할 경우 이의 미국내 가격은 104 1 이 된다. 이때 韓國이 價檢競爭

)]上의 열세를 피하기 위하여 北韓과의 임가공平자를 통하여 生産 및 輸6h을 시도한다

고 가정하자. 만일 韓國쇼業이 면직물을 북한에 수송하여 의류를 생산할 경우 그 가격

은 so s 이 펄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제품이 美國에 수출될 시 어떠한 關稅의

최용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힌데 原産地 우1定龜準에 따라서는 제품의 통판과정에서 매

우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 l l

l $30 가 1 l l 류 R80 l
i l . - mzo l i -·--

l l l -

)......I l … -l l
한국삽 면 뭅 670 헌지생산 면적물 R60 l

., ,,,

[·‥‥ 
圖耐

<T IV- 1> 原産地規程의 效뿌 - 織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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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北緯에서의 工程이 衣類部品을 단순조립 또는 봉제의 공졍만을 거치는 매우

간단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세번변경 기준도 충족시키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공졍 즉, 衣類部品에서 의류로 변화하는 공정이 原産地規程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

정된다면 미국내에서의 가격이 鄒104로서 제 3국 제품과 동일한 價檢競爭$]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형태의 分業形態는 It韓이 美國의 적성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어떠한 형태이든 무역싱-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한 채택될 필요가 있다. 물른

이러한 分業形態는 a韓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의 st加價値(10$ )만이 발생시킨다

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널 수도 있다.

다만 衣類빠品의 豚産地 判定보準을 살펴본 바와 같이 組호工程過程이 주요 부품을

니트하여 형태를 갖추는 공정을 포 함하는 등의 경우에는 북한산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美國市場에서는 co lumn 2 關稅率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종가격은 畵144

으로서 실질적인 시장진출이 봉쇄될 것이다. 따라서 임가공 생산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도 북한으로 반출하는 부품이 최종 제품에서 차지하는 성격과 북한내의 공정과정을 매

우 세심하게 디자엔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北韓에서의 工程이 임가공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의 발주가 단순한 衣類部品

의 조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설비를 이용하여 면직물과 최종 의류가 섕산되

는 보 다 고도 화된 공정을 포 함하는 것이라면 美國의 原産地 判定基準上 46韓産 製品으

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 다. 이러한 방식은 R韓의 입장에서 볼 때, 附加價値의 발생 정

도 가 높을 뿐만아니라 산업을 Up-Stream 쪽으로 고도 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t

헌재처럼 미국이 tth韓 交屬을 규제하고 았다면 대미 수출자체가 막헐 가능성이 크 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식이 추진되기는 험들다 할 것이다.

또 한, 美國이 비록 對北韓 交渴규제를 해제한다 할지라도 MFN 關稅率이 아닌

Column 2의 고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美國盲場에의 젼출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이므로 南北韓鬪의 協1]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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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물품에 대하여 MFN 관세율보다 훨씬 높은 80%의 關稅率이 부과되고 있다고 가정

하면 미국 시징에서의 가격은 126 오로서 實質的인 價格競爭 1의 改善效果는 거의 전

무하다고 볼 수 있는 깃이다.

이러한 효과는 北韓의 旣存 設備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韓國 企業의 投資 내지 設
rf

備提供올 통하여 제품이 셍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적어도 제품의

原産地 판정과 판련한 측면에서는 셍산셜비의 지분과 관련한 소-H-자의 국적-C·제가 아

니라 공정의 발셍지 따라서 生産設備의 소재가 중요하기 떼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

태의 공정분업은 저어도 對美 輸出의 목적에서 관단한다면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美北韓閨의 충분한 관계개선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美國이 北

韓에 대하여 - 般特惠關稅를 부어할 것으로 가정할 데 최종 제품이 경쟁력을 크 게 향

상시키게 될 것이므로 慮北韓 爾側의 比較優位를 비교적 손쉽게 i율적으로 걸합시키

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2. 原産밴規程과 對 Ib輔 投資戰略 
'

이상의 논의를 감안할 꼐, 南北韓 經濟協力을 통하여 海까市場으로 진출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은 t%가지 측면을 고 려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시간적 축면으로서 이

는 北韓의 대외문호 개방정도에 따라 우리기업의 활동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헌실

뿐만아니라 미국의 데북한 貿局規制政策의 변화가 상당기간에 걷처서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韓國쇼業의 對北韓 投資戰略은 장단기에 걸쳐서 단게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둘째, 南北韓 經濟協)]의 성격이다. 현재까지는 많은 경우 납북한의 경

헙이 단순한 물자의 반출입이나 임가공을 중십으로한 姜廷加1겨:業에 머물러왔다. 기

본적으로 경제활동이 시장원리에 의하어 추진되어야 합온 물룐이나 낱북한간의 경제협

력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내의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 동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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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필요가 있다.

美國市場으로의 진출을 위한 短期戰略의 관건은 美國의 厥産地 判定基準에 의거 최

종 재화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

략구상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헌재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임가

공생산방식을 중심으로 차츰 다양화해 나가는 것이 펼요하다. 왜냐하면 南北韓 그리고

rfb美關의의 개선에 따라 北韓經濟의 문호개방이 상당폭 개방된다하더라도 美國의 對4b

韓 貿肩規制政策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최소한의 공정만이 일어

나게 되는 임가공방식을 채택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최종 재화가 한국산으로 인정방기

쉬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지역에서의 공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 높아

질 경우에도 특히 섬유제품에 관한 厥産地規程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기업이 t出하는

원부자재의 성격을 조 절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原産地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둘째. 北韓과의 임가공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한국산 여부가 적어도 해외시장

진출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앓는 점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

실적으로 美國盲場에의 진출에 대한 제도적 제약은 제품의 北韓産 여부에 따라 결정되

며 제 3 국산 또는 한국산으로의 판정여부는 수출시에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설은 韓國企業의 대북한 임가공섕산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윈부자

재의 조달에 상당한 융통성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단기에 있어 임가공 생산방

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섬유제품은 演,-趾界化된 생산방식(Globalization in the

Production Processes)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기업도 북한을

量界化 戰略의 한 축으로 간주하고 적극적 인 제 3 국 조달을 통하여 최종재화의 競爭

力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째, 姜國盲場 진출에 관한 한 장단기의 구분은 결국 美圍의 대북한 무역규제 변화

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美國이 對適性國家貿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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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A)이나 輸/+1管題法(EAA)에 의거하여 貿裏規制骨 실시하거나 북한에 데하여

MFN 關稅率이 아닌 Column 2 의 높은 關稅率을 적용하는 시기동안을 단기로 간주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시장 진출에 데한 이러한 제약이 韓國企業의 對北韓 進出에

유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에냐하면 한국기업의 대북한 진출목적이

제 a국으로의 수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헌재로서는 최종 재화의 내수충당도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에서의 대북 투자전략은 北韓의 문호개방에 맛추어 투

자활동의 고도 화와 다양화을 추구하는 한편 美圍密場에의 진출에 있어서는 原産1'也規程

을 고 려하여 공정읕 디자인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애컨데 제 111장에

서 살펴본 신발제품의 경우와 같이 原産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갑피(formed

u ppers )'라는 핵심부품이 原産地+]走에 겯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접 감안한 때, 위 T

程을 北韓地域으로 移轉할 것인지 여부는 다른 條件이 동일하다먼 그 목직이 內需市場

울 위한 것인지 아니면 美國市場오로의 진출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한 루자전략상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美國의

對北緯 經濟制裁가 해제되어 현재의 中國과 같이 MFN대우를 받을 경우 原産地規程이

틈별한 卿]約要因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南北韓의 相興한 +h較優位構쑈

를 적극적으로 결합한다는 차원에서 設備投資, 技術提供 동 보다 고도 화된 투자찰동으

로 垂直的·水平的 工程分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最妙財貸의 美國市場 進1th은 단

순히 관세차원이 아니라 각종 비판세조치의 데상여부에 대한 판단과 판련하여 原産地

規程이 중요성울 펄 가능성이 있다. 예컨데 韓國産 製品에 대하여 반덤핑조치가 취해
T

졌다고 할 때. 北韓과의 습作으로 생산된 제품이 姜國의 直産地規程에 의거하여 표爾

輸1出製品으로 판정뒬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데북한 투자활 의 결과로 生慶

및 輸出뒨 제풉에 대하여 反덤핑關稅가 부과뒬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貿揚陣壁을 우회

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原産地規程을 반드시 고 려해야 할 괸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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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될 경우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대북한 투자활동 결과 생산되

는 제품이 4h韓을 厥藍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륵 공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

할 점은 北韓에서 생산된 제품의 특혜대상 여부는 별도의 原産地規程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이다. - 般特惠關稅 역시 별도의 豚産地規程이 부속되어 있으므로 이의 숙지가

펼요한데 본 규정상의 豚産地뿌]定基準의 헥심은 - 般規程과는 달리 附加價値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 제품이 GSP의 特惠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受惠國에서 최종재화의 35% 이상의 附加價値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임가공생산 또는 직접투자활동의 전개시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공

정이 디자인되어야 할 것인뎨 美國은 소위 
'

2중 실질적 변형'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組立工程만으로 수혜국 제품으로 인

정받기 위한 要 (牛이 충족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수헤국에서 발생한 附加價値를 산

졍하는 뎨 포 함되는 부품도 수헤국이 原産地인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두고 볼 때, 原産地規程은 한국이 그동안 경 쟁력을 상실해 온 각

종 산업의 해의이전이 다시 한반도내로 전판되는 효과를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核;L·部品과 관련한 原産地 이走基準이 항상 유사한 효과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뎨 자동차의 경우 엔진의 생산지가 原産地判定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렇다고 하여 신발산업처럼 자동차엔진의 生蘆設備가 g韓地城으로 쉽게 移轉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厥産地規程의 이러한 효과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

라본 韓半島의 産業講造에 비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남북한 지역의 경제적

분업구조가 궁극적으로는 市場原理에 의해서 형성되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原藍地規程의 이러한 효과도 결국 2차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厥産地規程은 기

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밥드시 고 려되어야 할 靜]約要因임에는 분명하다는 평가는 항상

유효하게 낱아 있다고 할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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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 美國의 主要 製品別 原産地 判定基準 -

處

龍: l. 判定基準에 등장하는 GRI 2(a)는 美國의 關稅창表上의 分額表와 관련한 주셕

으로서 특정세번에 속한 제품의 부품이 本 製品의 본질적인 성격을 포 함하고
w

앴을 때에는 동일합 세번으로 분류한다는 해석임.

2. 대표콴세율은 헤당 품목군중에서 가장 높은 MFN 關稅奉 品目을 골라 MFN 關

稅車과 Column 2 에 기재된 罷稅奉을 비교한 것임.

3. 類(Chapter)는 HS 2단위 분류, 號(Heading)는 HS 4단위 분류, 小號(Sub-

headin g )는 HS 6단위 분류를 각각 의미함.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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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부터 표백공정, 수축공정, 縮誠공정, 보풀공정, d…ti· g, p‥- l l l
l 

' 

Irn.nent.tiffe,in,,무 공 , 구 4& 공 , 瓦 와且공 작 1 ] l
i IV 判 · 割村督 判 判村村判 비 l l
i 1유 품 且 변화 1

1 l l

l ,,,,.,, l............,,,,.,,.....,...씨 ,, !,,.,i
i 1품 且 화 l l i

l ,,,, l,,,..,. . .. ... ... ...., ,,,,, ,,,,- l , l,,.,l
l 15113, 5208-5212, 5800-5au, 5407-5408, 5512-5516, 5806 1 l l
l i 당하 號 품을 한 타 號 품 且부 ) ] l
l 15807 NM하 號 품 且 화 l ) l
l l(2) w 와 유사한 물품 6307.90 4당하1 l l
j l 小號 품을 한 타 號 속한 품 且부 1 l l

,,,,.,, 묘 모.,,,....,... , ,., ,,

l 1품 且 변화 l l ]

/ ,,,,.,, l,1,....相相. 刺 卷 卷..끼..·] ‥ l
l 15808.刺卷收 · 訓 敎利 ** i l l
i l(기 장식술, 폼퐁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5004- l l l
l 15006, 5106-5110, 5204-5207, 5306-5808, 5401-5406, 5508- l l l
i 15511 당하 號 품을 한 號 품 且 부1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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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2 ][C <] 
Fl ""備1 

l l
l l(2)林·- 아 .r,·,, d fab.i. 刊$파 에 끼 l l
l l M , .roun d fabri. 500·, ‥U-5113, ‥08- l l i
l - l‥‥,‥‥-‥‥,‥‥-‥‥,‥‥-‥‥,‥‥,‥‥,‥‥,l ] l
l 15903, 5907, 6001, 6002 당하는 號 품을 외한 1 l l
l 1타 類 속한 품 且부 5810 당하 號 품 旦 1 l l

l )棺 l i l
l 5811 l(1) 5007

,
5111-511a

, 認08-5212, 5309-5311, 5407-5408, 面12 1 15 1 57 1

l l-‥‥,‥‥-‥‥,‥‥,‥‥-‥‥,‥刺 4偶‥%·] ] l l
j l 품 및 6307·90 당하는 小號의 품을 외한 타 號 1 l l

l l …*·l ·刺 頓· 制 卷‥ 橫 l i l
j l(2) 여타 號의 제품으로부터 5811에 해당하는 號의 제줌으로 1 l l

l l 偶.······ ······ ······……相 判, 의 l l
l i린且되는 경우) i i i

j,,,,-,,,,l.... .. ...... ,,,,-,,,,. .... 彭, l , l,,.,l
l l 壯버 偶 i l l
i ,,., l,o.,,.,,,-,,,,,.,..-,,,,,,,.,-,,,,,,..,-,,.,,,,,.-l,.,i.. j
l l‥‥.‥‥,‥‥.‥-‥‥.‥,‥‥,·……*·-…피 l
l 1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903 에 해당하는 1 l l

l l A , 冬 d) <.ove. fabrk) l l l
物卑] 圖愧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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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제품으로의 변화(impl$夢1a6on,코팅, 도포, lamination이 섬유 전체 ) l l

모, r 도모[고
i l 號 품 且 화(impr辱1a%o, 見 , 且瓦, lamina6on l l l
i 1普 科야 어. 20將 이物 谷) l l i
j,,.,-,,,,!............,,,,-,,.,. .... .. !,.,l,,j

l . l l

i ‥‥ l‥‥,‥‥-‥‥,‥‥-‥‥,‥‥-‥‥,‥‥-‥‥,‥‥-‥‥,!‥l‥.·l
l )5·03,5806,·80*,·2刺 卷 割 營 卷 까 뻬 ) l

)村 卷戚꺼 590빼 卷收 訓 壯利 偶 · l i l
i 1혹은(1) 물(-…n f·bri,) 는, 타 號@l] 속한 뢰 l l
i 1郊서5007 卷物 割 卷長 偶(impr grm Mon, l l l
l 1刺, · ,

·-·naU·, 善 朝1 刊 r[, · …錄 ·l- l l
l !·禹·科…(·)判崩‥‥崩相·,씨 i l
j 1號4] 속한 품 且 부 5907 당하 號 품 且 h i l
i 1화( p·wna io·, 見 , 且見, iaminai·. 유 전 무 TI 1 l l
j l . 20·錄 끼收 위 l

l,,,,-,,,,!............,,,,-,,,,. .... .. l , l,,l
i l 품 且 화 i l l
l ,,,, !,,,,-圖,..................l,.,!,,.,!
l l·*‥*·……*····……* l l j
i 5001 l 타 號 속한 품玆부 5001 당하는 號 품 且 l19.5 i79.5l
i l 화 : 各 6001 pe . f·bri, · rn 見 %l ) l
l l 今兮% (compa命), · 정 s hearirg ca l-d·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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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l ‥ l · …… %3
J 

胃/祠1

i 偶. - 冊長 imprrnnati·, 却, ·, lamna6·n ! l i
i 1660페 卷·fr 訓 巷)%거 偶(imprgnation,刺, 피 l
l !且,lamnabo..]桐仙.케J, 2 20%켜까t 谷) ) l l
i ,,,, !., ,,, .. .. . , ...... 6,,, , 

-a,,,, 삐 ,, i,,.,l
l l·] 卷.利 偶 , 特 6002 村 訓 re iw fabri..뤼 l l
l 1判 刺判, 村判, 科判(c·rnpa.tin,), 局判, l i l
l . )sh命,CRIe.derin, 짜 或어 普 힐 列{.l l l
l )at判偶 判敎利 偶 l l

,,,, l 幅 %t. 卷..判 ,刺 ·]偶. 訓 卷..!,,시,,l
l l 화 : 혹은 (1) f.U y Ii‥d, f,Il, p·dded, f.lly i.·.l.ted 하 l l l
l 1討 ·%, · 巷 앗 尋 (2) 끼·, 되 l l
l l l 村巷 營 巷 ‥‥.‥ 特 ‥‥.判 치 l l
l l 1어 卷·략펴 61·녀 ·l]ty-현 쌔 -… bled 피 l
l l · 偶(智/-키 府普 科 卷 끼 이 l l
l l 4 ) · 各'OR1 2(·) , (·) f·Ily ]i‥d, f·Ily l l l
l !p·dded,f.Il,i‥.l‥d하 은 아V%., ·자 i 와 유 1 i l
l l·l-·卷 (·) 味, ‥ A . * - …l·]이 i l
l !6101 4* * ‥-… bI·d 1 i l
l (刊2長判 a·sem bled 律 偶(7-好判 키 i l
l l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올 우) l l l

l .,., l.El-.. .t. 卷.Y判 ,, 判 11偶. 割 卷 피,,.키 ,. j
i (‥]偶‥(·)‥‥.‥.‥,·.‥..·‥‥,·.‥.·...·‥‥피 i l
l Ix]討 · 初 4 村巷 卷 (2) 1피 l i

L幽 
" '" "" " 

고
- 42 -



l ‥ i * …… 畵閉

고 고 2
l l*…*·,*···……*·*,···……,…y(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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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判·絹討·科· l l l
l )GRI細 有 *· 6103Al-6103·判 41**t 懷 ! ) i
l 1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 bl*d 부품으로부터 assem bl*d 가 1 i l

l i·····……-·*…*··……히 l l
l . l 부품 旦 공 * * 갖추 않았* 우) l l l

i ‥‥ l 刺 · 卷.·判 ·刺 ‥]料· a> ·]리 l l
l 1利偶: 柱 l l l
16104.11- 16117.90 속한 小號 풉A且부 6104.11-6104.19 118.s) 90 1
l 6104.19 1w t 1訓 ..s.rn bl.d 뉴니 偶沿-7-키 . l l l
i i 普 쪄 卷 卦村卦 科) l i l
l 1GRI2(·% 용 과, 6104.11-6104.19 ty하 �t 1 j l
[ 1卷‥ 終收 .·....- ‥.· %-壯科51 ..... ‥.‥ ] l l l
l 1류且 화(千 부품 · 合 7 1 l l
l 1雌各科) l l l
j,,,,.,,- l......>,,,,3,,..... ... .檢 1 l l
l ‥‥.‥ !-·-….‥*··……*-……. ! i
16104.31- 1611·.90혹各6217.90 속 12 품‥-7- 6104.3·- l ·0 1 72 1
l S104.a이6104.39 T號 ....- bi·d 류且 화(주s-부품 1 i l
l l……]-·]幸·l…索 @竝 軒) ] 柱 … 朝 시 l
l 1용 결과, 6104.31-6104.39 당하는 小號의 제품 且 분류 1 l l
l Is].......rnbl.d-河..判 ....rn bl.d 卷. 偶(. l l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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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4.41- 1GRI2(·3 용 과, 6104.41-S104.49 NW f 17 154.51
i 6104.49 !4품 且 분류 una.s.. bled 부품 且 부 5 혹은 - ·l! i l
l (꺼 A特玆 判 .s.em bl.d tailo,ed 尋뢰 삐 i l
i 1陶刊·] 有 普 여 卷 卦村卦 科) i l l
j,,,,.,,- l.... .. ...... ,,,,.,,-,,,,.,,. ....!,, !,,l
i 6104.59 t號 품玆 화 l i l

l,,,·.,·- l,,,,·,,柱,,,,·,,州標卷..判,,,,·,,-l,,l,,l
l 6104·이6104·9 t刺 - bled f·Il· 6·ed· f·Il· ‥ dded· f·Ily ( l l
l 1instllat*dbibabrac*ov*raIls*은fullytailor*d 바 류且의 변1 l l

(화(特부품 니且 공 을 태롤 갖추지 앓았을 우) l !

l‥‥<·W 有 料, ‥‥.‥-‥‥.判 4偶· 1씨 l l
l 1제품으로 분류되는 ……- bI·d 부품 且 부터 ‥‥- bI·d I l l
i If.Il,lined,f.Il,.added,full,ins.l.,edbibabr...o..r,ll, l l
l 1特 f.Il , . il.r.d 利 偶沿刊 . 判 의 l
i l 卷 卦村卦 科) l l j

‥‥ l·····················……l‥ l‥l
i 1且의 변화 : 혹은 6117.eo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 l l
l l · rn ‥‥ ...·- bI·d ·. il.… ·]]Al l l l
i l , 寺各 .s.em bled fu11, lin.d, full, .a dded, f.Il , i.s.la·.d 1 ; l
l l·d 橫汗·y判 · 普 利 卷 卦시 l )
[ l 卦 科) l i l
l )GRl2(·)의 적용 결과, 61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 ) l l
i l .·..‥- bI·d 품 ....- bI·d ·. il.·.d 土·lId% l l l
l l·.柱‥‥-········……,·····……,········……시 i j
! 1鳥見의 변화(주 부품 니及 공정을 를 갖추지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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翁

l . . l . . . . . . . -쁘1
i i lMFN! C i

V CfJd
l l· 화 : 혹은 6117.90 혹 6217.90 %한 T l
i i 략서 610 빼 MT收 미 ...e. bI.d t. il.,.d 松.l] 키 i l
l i , 材 ..s.. bled f,‥, Ii,.d, f,Il, ,. dd.d, f.Il, i...l.t.d i l l

l l·······…….······……i l l
l 1않았을 경우) l l l

l ‥l ·潮 g 刺, ‥0‥] ] ·]]Q-收 訓 巷玆 피 l i
l l ......- bI·d 부품 · %- ....- bI.d ·.il.·.d 土 1 l l
l ia,+E.....bI.df,Il,Ii..d,f.Il,..]Id·d,f.Il,i...l.t.d·11 ) l

l · R f l
l 1竝 科) l l l

j,,,,-,,,,).... .. ...... ,,,,-,,,,. ,,,, 夢, !,, l,,l
i l 품A· 촤 l ! l

,,,, ·,. .01, .. zl, ...t-, ,,,,el, .... .s, z],, 의,., ,,
l l· · 은 6117.90 혹은 6217.90 속 T J l·
i !· 부 6110 하 ...e. bI·d f,Il , lin.d, f,11거 l
l l.·dd·d,f,ll,i…l‥.d 土 류· 화(千材품 . he,. l j
l l·]-·1 桐 1m·q村卦 科) · 材 0R‥(·g 有 지 i l
l !과, 6110 당하는 號 품 且 분류 는 ‥‥.·- bI·d 부 l l
l 1품·且부 ‥‥- bled f,Il , Ii‥d, f,Il , .a dded, f,Il , i.s.l.ted l l l
l l ‥11 尋·判符2%7-判 . 7普 卷 피 l l
i !추 않았을 우) l l i

i ,,,, l,,·] 村 卷. 報 ·1. .. .. ,,,卑1 ,,., l,,j
l 1모넘)[급. 모 ef묘,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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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f·llyp·dded, f·Uy i…l·ted 하지 압은 아 락, 윈且자켓 및 ) l l

: / / ,

i l 拏꺼 as圈 1ied 尋利 粉終判 . 判 의 i l

l 1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 1 l l

,,,,.,L ,모고,.,,%,,.,.,,%,,,.,.,,,,.,F,,., ,,

l ‥‥.‥ !‥.‥‥·*‥‥‥‥‥-‥‥‥‥·*· *· l l j
l l ) /C:s f , 고 1 l l
l l…… l l i
l‥o‥‥- 1軻判壯 判情判 判 判 判 꺼늬 l

…씨-……·斜 制 ·剛‥ ·…… 收 科 씨 l
i 1하 된다 : ( l l

l,,,,.,,- !,,,,.,,..,,,,.,,..,.........,,,,.,,-i,,l,,.,l
l 6203.89 16208.39 당하 小號 ·.‥- bI·d 류且 화 : 혹은 l l
l 1GRI·(·ry 有 料, ‥0·.3·-‥o·.3

,

· 卷收 樣외 l l
/ l·旨‥將收.·.·.·-b…特·科 .·..- ‥.· 피 l i
l 1류且 화 : l l

l,.,,,,- l............,.,,..,-,,,,..,...·,.,.!,,l,,l
l ‥‥.‥ i訓 卷‥ 偶汗·脅 ·‥‥ 判桐 … 申] (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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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1

[ ‥ l · …… 陵閉
함0 A/4[V 4 i/히JO

l IIi‥d,f.Il,..dd·d,f.Il,i·..l.·.·bibs,b.........!l,, 위 l l
l l············……報‥ 偶…割 …히 l
l 1거쳐 태를 갖추지 않았을 우) l l l

i l..1,(·ry 有 刺, ,,,,.,,-,,,,.判 ·]]料. 삐

� 

l l
i 1卷玆 將收 ....s.. bled 刊. t- ....rn bled l l l

!f.ll,line·,f,Il,.add.d,f.Il,i,..l.t.dbibab.........u.l
l 1材·.‥.·.‥.·.崩· 偶(f·特 府卦 시 l l'

l 判* 崩 譜 科) i l l
l ‥‥ i 刺 · 卷‥判 ‥ 判 ·11判-· 訓 ·l·.시 l l
l l%- 粉-L削 材普 楫 絹 삐 l l
l i올 경우) : 혹은 l l l

l,,,,.U- ,,,,.訓, .. ,... ...... ,,,,.U-,,,,.,,. 5,허 ,, !,,.,l
i 6204.19 1收1訓assembled 拏 偶 , 柱 GRI 2(·% 씨 l l
j, (初,6204.11-6204.刺 卷收 ·].割 卷玆 悟收 1
l l.n.ssembled特玆判...embled尋%d 偶 , l l l
j,,,,.,,- l...... 7,,,,,, .. ... ... ..%,, , l,,l
l ‥‥.‥ l-..….·敍桐·l]味··.·...‥科根1 l l
l l 1 射 : l i
l‥‥.‥- l·……特·‥‥利 卷 懷 卷‥判 ·……- ·.5 ! ‥ l
l 6204.3이6204.39에 해당하는 小號의 atri·- 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1 l l

j l.1 뇨 普 쪄 卷 卦村卦 科) : 材 0RI l i i
l 12(·% 有 料, 6204.31-.6204.判 卷物 .割 卷. 피 l l
i l‥‥-………·-·-…·*‥·히 l

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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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 · * l · …… 薪閉
'"

r,, 
'

[끔 
'

1 A, 
'

4

" '기
l 1小號 .ssem bled ta ilored 류且 화 : 혹은 GR1 2(·%l l l

용 과, 6204.41-6204.49 당하 f 품 旦 분 l l
i 1류 .·a,‥- bI·d 부품 見 부 5 혹은 - 상 부품 1 i l
l l 千 a,s.rn bled t. ilored 且 ( 1 l i
i l·공 을 를 갖m 않았을 우) l l l

j,,,,.,,- l . 綱 卷 4,.率 ,,,,.,,-,,,,.,,. ....l ,, l,,l
i 6204.59 1 .號 품 且 화(千 부품 且 合 1 l l

l l*桐…*‥ l l l
16204.61- 16117·90 흑은 6217.90 속한 小號 품 旦 부 6204.61- l 17 l 76 l
l 6204.69 16204·69 당하 小號 -‥- bled fuU, lined, f.Il , p. dd·d, l l l

!f·ll,i…l·tedbibd,b‥..·‥‥Il,혹은f.Il,Ii·ed·il…d바l l l
l l 且 화(주 부품 及공 을 를 갖추 앓았) l l
l 1을 우) Grtl 2(·% 용 과, 6204.61-6204.69 4M하 1 l l
i 1小號 품 且 분류 …-·- bled 부품 且 부 1 l l
l !assembledfull,E·ed,full,p.dded,full,i-·lated bib d, b·.·.l i
i lovera11.혹은 full, ta 0ored 바 且 화(千 부품 ·공1 l l
l l 을 를 갖m 않았을 우) l l i

l ,.,, l............,,.,. .... .. ,,의 l l
l 1且 변화(주2부품 s hape 하 kni· 않았을 우) l l i
l l : 혹은 6117.90 혹은 6217.90 속한 小號 품 且 부e]l l l
l 16205 당하 號 -‥- bled · 0‥ed 土 金, 혹은 1 i l
l If·u,lined,full,padd·d,f.Il,in·ul·ted 金且 화(주 부품 1 l l
l l·] 且공 을 를 갖추 않았을 우) : 혹은 GRI l l l

12<·% 용 과, 6205 4당하는 號 품 旦 분류 는 1 l l
i lunamembled w품豆꺼 assem bled ta ilo·ed 쇄尊, 최 l l
l 1은fuU,lined,誠,p·dded,f·Il,in·.l‥ed 8· 화(주리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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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 l · …… 固固
L ---L--------------.--·-.·-l--A--i

6206

묘 심 / 
" "

l 1우):혹은 6117.90 혹은 6217.90 속한 · 號 풉 ‥ 부1 i i

모 [, C r'C [ .

l IIi..d,f.Il,.added,·.l·,·.s.·.t·d 名· 爭]-(刊月.] l i l

7 / [고
i !......rnbled-河玆判..s.rnbled,.il.r,d松·南,시 i l
l l ....rn bl.d ,. il..ed 松·)1科7., 柱 ....rn ‥.d ·.·ly l l l
l IIi.ed,f,Il,padded,f.Il,ins.k,.d巷利 偶汗2特기 l l

i l · 南 3 *卷 桐 譜 科) l l l
l6207-62罷 l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且부터 6207-6208에 해당하는 號의 1 17 l 90 l

1卷玆 偶沿+%-키 府普 쪄 卷 <-외 l l
l 1村卦科) l l l
l ,.,, 1訓,................卷,卑11,,.,l,,j
l l,,訓] 卷·物 訓 卷.% 偶(72村 .키 l l
l l 卷 判 競 科) , 材 611·.90 의 l l
l l‥‥.…] 村 標 卷‥判 ‥判 頓· 訓 1 i l
i !.ss·-bI·d f·lly Ii·ed, f·lly p·dded, f·lly i…l·ted 정옷류旦의 1 l i

i 1偶汗2-河.] · W普 卷 替村競 시 l
l l ) : 特 0·1 ·(·너 有 料, …빼 卷收 訓 괴 l
l l‥ 判· .·.-·. ‥‥ 刊‥判 ‥‥- ‥‥ ·‥‥i l l
l il…,·……dd·d,f·Il·‥‥l‥ed谷 利 察(7·刊기 l l

스1渚棺*軒)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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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 · …… A뵙
8201

굴 C 
o

/픔 도
i 1科)· 柱 ‥‥.‥ 特 ‥‥.刺 e ·刺 卷·의 i i
i Irn 6·10 4] 4 하 ...em bl.d full , Ii,ed, f.Id ) l
i 1padd.d,f.Il,i,sulated 松·11尋利 偶(快7-키 벼 l i
i l· 普 判· 絹 穀· 科· …… ! l i
l ](·g 용 과, 6210 당하 號 품 且 분류 i l
l l……-bled 부품)且 부 ·‥‥ bI·d f·lly Ii‥d, f·Ily ) l l
i !……,·‥‥···…… ‥)1尋· 偶 ·刊 이 l l

l 1劇*相栢*樣*科) l l j
6211 i 타 類 속한 품 且 부터 6211 당하는 號 품 l

'

29.6 l 90 l
l 1利 偶(刊/-키 府普 卷 科 의 l l

l l *) ·*· l l l
l 6211.20 1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 且 부터 6211.2이29.9 1 90 l
l l 당하 T號 .s.em bled 류且 화(千 부품 l l

l l·‥‥*········……*‥ *· ··· …… l i i
l 1용 결과, 6211.20 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 l l
l ).nassembled 부품SYrn .s.e- bI.d 류iA 화(千2 1 l l

l l ·] ‥魯 利 判* 絹 競* 科· l l i
IS211.81- )6117.90柱6217.刺 卷 1訓 卷.利 5 特 . 1 17 9이
/ ‥‥.‥ l·訓刊‥ 側· ‥‥.‥-‥‥.判 卷收 1이 l )
i l .·.·- bI·d full , Ii·.d, f.Il , .· dd·d, f.Il , i.,.l.t·d 류且 1 l
i l 偶汗好判 府普 卷 卦 討 의 l l
i 1科), . G,1 2(a% 尋 祭, ,,,,. 刺 4判. 씨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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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l · …… 閏切l- 
-- -- · - -- --- - 

l--·---r---al

2 C,,c 고 s,

‥ 

뇨.;i·
i 1各 骨 추 各 우) l l i

l ,,,, l............,,,,....... ,,리 ,, l ,, l
l 1력 偶(72特 府普 써 卷 끼 이 l

l 科) i l l

l‥‥-‥‥l‥‥,‥‥-‥‥,‥‥-‥‥,‥‥-‥‥,‥‥-‥‥,‥‥-l‥.·l‥l
l 

'

5516· 5602-560a· 5801-5806· 5808-5811· 5901· 5903· 5906- l l l

i i , , 모C s끅 , , l l
!.l .f 추 ) l .

l,,,,-,,,,l.... .. ...... ,,,,-,,,,. .... 夢, l,,.,i,,l
l !卷玆 偶 l l i

i‥‥.‥ l‥…‥……‥‥.…‥‥‥·시‥l‥.·l
l l 利 偶 i l l
16301.20 -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 ]14.3l 90 i
1 6,01.9. !5516,5602-5603,5801-5802,5809-5811,5903,5907,6001-l l i
i !600W] ·d]]Q收 訓 討 卷 까 刺 村 괴 l

.. 判 ,,,,.,,-,,,,.刺 ·11料. 1訓 卷..피 i i
(偶 l l i

i ,.., !·,·.…,·‥‥.‥,.·‥‥.‥‥;…,‥‥,‥‥l·씨‥l
l l-5113, 5203-5212, 5309-5311, 5407-5408, 邪12-5516, 56이 l l
l l-‥‥, ‥‥-‥‥, ‥‥, ‥‥-‥‥

,
‥o·, ‥0·, ‥‥-. l l l

l 15907, 6001-6002 속한 號 품을 한 타 號 속 )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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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 · …… 陵閉
l 1묘C 

'

V 1 l l
i l‥刺 卷物 割 卷·버 頓(·.·in, ·f t h. · .씨 l i

C<f 2 고
l 1詩替,健卷. 脅 營 斜 判 ·] l l l

判 特 判性 料 判 . l l

l ‥‥ l‥‥.·····……,‥‥.…….……l‥.·l‥l
l l 타 號 속한 제품 且 부터 S303 해당하는 號의 품 1 ) i
l l (cuttin, o f th. to , 와 bot.. fabri.. qu ilted l i

l 民 · 普恒.ssemb·,) 利 督끼 l l
l l·l · *·. - ·· …… *, ‥‥ 기 l i
l l* * 가 * A 1 l i
l 1는 국가가 될 것이다 : 혹은 (2)위의 (1)에 해당되는 상품을 ) l i

l Ix]] 昏, , , l
l…車……*···…… *…이 l i
1且 又든 ·id·의 , 가장자 감 기 바 질 나 判부 1 l

l 1품 恐 작 瓦 두 루 을 우) (3) (1), 흑은 (2) 1 i l

i Iq判 壯 脅 判 利物 ‥‥, ‥‥- l l l
l 15113, 5208-5212, 5309-5au, 5407-5408, 5512-5516, 5602- l l i
l l‥‥,‥‥-‥‥,‥‥,‥‥-‥‥,‥‥,‥‥,‥‥-‥‥,j i l
l l‥‥-·‥‥] 卷 訓 討 巷 割 村 히 l l
l l 且부 6303 당하는 號 품 且 화 ) ) l

l ,,.. !,,,.,.,2),,3,,....q.ilt.,,,.7,......! ,, ! ,, j
l l ‥‥, ‥‥-‥‥, ‥‥-‥‥, ‥‥-‥‥, ‥‥-‥‥,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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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J i 파團1唱]
l l 싸 에 村 壯뙈서 6304·l] 卷收 訓 1 l l
l l . 뾔 偶 (2) q. il·.d脅씨申-] 630·.·여 -언 ·l. l l i
l 1刺 討 巷 刺 村 ·淑·%-·d 630·시 l l
l 1卷收 刺 秋뾔 偶(..·tin, . f th, ·.. b.‥.rn l l l
i 1fabri.. q. il,.d 품 且 · 품(....rnbl,) 2 1 l l
l )한 가 만骨 우) : (3) 1 ) l
l 1物, 刺 村 卷·科·I F‥‥] 勿7· %·피 l l
l 

' 

l 품 且 Y l l l
l ,,,, !,.,,,,,,,-,,,,,,,.,-,,,,,,,,,-,,,,,,,,,-,,.,,,,,,-[,., l,.,j
l 15516,5602-560a,5801-5802,5809-5811,5903,5907,6001·-i l l
i 1600W] 村 刺 討 巷 싸 에 村 巷. 피 l l
l 1꺼 630베 卷收 2t뀌壯력 偶 l l i
l,,,,.,,- l,,,..., ... .5,,, ,,,,, ,,,,-,,,,, ,,,,-,,,,, l ,, l ,, l
l 6306.10 15209-5311, 5407-5408, 5512-5516, 5603, 5801-5802, 5809- i l l
l 15811, 6903, 5906-5907, 6001-600께 村 制 ·1]討 씨 l l
l 1巷 까 刺 村 卷玆-7허 6306.11-6306.19·]] ·l]히 l l
l 1하 f 품 · 화 l l l
l l(2)차 , 타 속 f 품 科 6306.11-. i l l
i 16306.19 당하 t號 품 A且 화 l l i

j,..,.,,- l.... .. ...... ,,,,.,,-,,,,.,,. 停,, l ,, l ,, l
i 6306.49 1 . 號 骨 且 화 l l l

l,,,,.,,- i,,,,.,,·l,..,.............判7], , l,,.,l
l 6acs.99 1 · 부 sao6.91-6306.99 하> 1號 품<Y 1 l l
l l ( 가 <- ·%- 가 千 1 l l

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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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 · * · ‥‥ 陵胡----
l-------.--------- --L--l5503-S피 

묘C ]] C ,
- 

업10 
90

l l 各 : 혹各 1,l..ki. , V 6501 s 1 l l

i l 모 r- ,;l C 1 l l
l ) 且 화( 且 , , ( E ..a th.,d ) l l

,,,,

'

)'묘고 ; 
'

.. x,,, ,., ,,

,,,, .. ...V,, ,,,, . .... .. %,,, 니,,
,,,, .. ...... ,,., . 5,,,, .. %,,, ,., ,,

,,,,.,, .. A,,,.,, ,,,,.,,. ..... .. /, ,., ,,

l l 旦 화 l i l
,,,,.,, .. .. .. ...... ,,.,.,. . .... a,. ,심 ,, l,, l

l l · 화 : 흑合 - 한 화가 GRI ·(·) A 1 l l
i l 우를 한 6603.90 %-td 화 l l l

l ,,,,.,, l............,,,,.,,...·....%,키,.,l ,, l
l l 且 화 

· l i i
l ,,., i............,,,,....... ,, 리,.,l ,, l
l l· 6화 · 혹은 fe.·h... .. d.-·, 旦 부 6701 하 ) i l
l !t 號 f..th.,. .. d... 품 旦 화 l l l

- 58 -



- 59 -



l l t i .
i l IMFNl C2 l

V [LL/J
l l 품 旦 변화 l l l

l ,,,,.,, l . 標 卷 卷..判 ,,,,.,. . .... ,... l,...l ,, l
l l 품 - T 변화. 6812.20 당하는 小號 품은 l l l

l ,,,,.,, l t刺 村 卷..判 ,,,,.,,. .... ,.夢, l,...l ,, l
l l 품 旦 변화 l l l

l ,,,,.,, l..,...........,,,,.,,. e,,,, ,.夢, i,,.,l ,, j

l ‥‥.‥ l 刺 6 卷玆判 6812. 刺 ·11偶. 1訓 찌,...l ,, l

l l ] , /q또 끔']]1 l
l ‥‥ l 刺 村 卷..判 ,,刺 9... .. ,, 의,...l ,, j
i 1利偶 l l l

l'"""l 
1

곱W 쓰 섬, 
'" 

i'ol
l 1속한 품 且 부 6814.90 당하는 풉 且 변화 l l l

i ‥‥ l‥-‥‥,….刺卷卷-.·判‥‥.·,-l·.,l,,l
l 16815.99에 헤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l l l

l‥‥-‥‥i 綱 卷 卷..刊 ,,,,-,,,, . .... 夢, l ,, l ,, l
l 1제품 且 의 변화 l l l

l ,·., l 刺 村 卷.率 ,,., . .... .. ,,, l,., l ,, l

,... .. ...... ,.., . .... .. %,,, ,., 리
[% 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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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 . l . . . . . . .

l·00·-·0061·] - 써 하 刺 卷 敎·커 7003-700 어 q } 8.8 i 53 l
l 1당하는 號의 제품 且의 변화 i l i

i 7007 1認弱‥判‥‥懼·……1이이
i ·008 l 刺 t% 71得..判 ,, 刺 尋,. .. ,,, (,., l ,, l

l,,,,.,,l , .. ...... ,,,,.,,. .... .. A,l,.,l,,
l 1품 且의 변화 l l l

l ,,,, l .. .. ...... ,,,,. .... .. ,, 의 l l
i (且 * l l
·‥‥- l·l - ‥ 將收 ·崗 · 軻, 刺 卷 ·]퓌 ·.· l ‥ l
l 80.04 1으로부터 80.02-80.0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l l l

i 1柱 縣 判 初(-‥‥i·l)科利 聘 呵·l- l l l
l l여 이 號에 해당하는 다음에 표 시된 물품으로의 변화 : 봉 l l l

l !(‥d)·]나 ·且파 (p‥fil·) (b.,); (.·d)·1나1 l lI 
l l / l

l 1五且* * * *(b‥); *(‥d ‥ b‥)* * 쯧키 l l
l (파일; 봉(rod)을 제외한 선(wire), 쉬트(sheet)나 스트립 1 l l
l (AV )을 제외한 판(pl·t·) WA< 及 을 외한 且 ; l l l
l l - - l l l

;,,,,.,L l 릅...........,..l,),,l
l 8005.2이에 속한 제품玆부터 8005.10-8005.20에 해당하는 小號의 ) l l

,,.,,- ,... .. ... . ... .. ,. ,., 삐
l 80.70 1 卷 卷·科 ‥.6·-*·.利 卷收 訓 卷의 ) l

l l 픔ACC 업,초 
'

찔1 l
l 1를 제외한 튜瓦; 튜瓦를 외한 파 及; 튜凡나 파 五를 1 l l
l ) 한 튜且부품 나 파·]3부품 Af2)블/·t·.·ded 선/관 ) ] l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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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 ‥ l · …… 許胡
;/< 디

l 8101.9이 속한 품玆부 8101.10-8101.92 4당하t 小號 l i
l l 품 且 화 : 똑은 號且 부류 M且(-.·..i.l)且부 1 l l
l ! 號 4당하는 다 ·에 五 물품 且 화 : ! i l
l 1rna.t·.; (...·.ugh·); 봉<·..d) 나 �5旦파w<,..fil.)울 1 l l
l l 

-- - - 

l l l

l 1외한 흐전끄드.; 봉(rod) 나 五且파 을 한 ty프<; 봉 ) l l
l l(‥d ‥ b‥)울 제외한 프로 파일; 쉬且<·h‥t)나 스且 립 1 l l
l l - ---- l l l

i,,,,.,,합 ,

'

C;'소 )모C 금/너,.,i,,l
j l 품 且 화 · 혹各 號且 各류 M且(-.·..i.l)且부 1 l i

i ( 3무, 21 (., l l
l 1키巷 .再.차 ·l-.l.푹, A雨/.,...d.d 俠 1 l l
l l(,la·.d) %교[W2 

辭團 

國 急 

1 l l
j,,,,.,,- l VA3[劉, .ty. ... . ... .. ,.割, l,.,l ,, l
i 8102.92 1속한 품 且 부 8102.10-8102.92 %당하 t號 骨 i l i
l 1且 화 : 록은 號 분류 -6%(-…i·l)且 v 1 l l
l !號 당하 다 A 且 물품LY 촤 : - ….; l l l
l l - - - - -- l l l

l i<-·-ht);*(md) 나 瓦且* (p‥fil·)合 한 호w;l l l
i !봉(bar)이나 프로파알을 제외한 봉(rod); 봉(rododbar)을 제외 l i l
l l 

-- 

l l m

' 

l l* 프且* ; 且 (sh-t)나 且1(·tri·)* 한 쓰 ; l l l
l 1판이나 스且 립을 제외한 쉬及; 쉬트나 판을 제외한 스且 립; 쉬 1 l i
l 1及와A·t을 g ]-y %6{5 i l l
l ,,,,j, i,,.,.訓,..,..J]료.....-,....ex],i,., l ,, l

J드 1圖]
쁘物標 卷例 偶 L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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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 * …… 薪%j--a 
- - -

- ·-l--l

""8-

,,,,, r )[곱, / 모 
17 'o

l l 화 l i

l,,,,.,,- l.,%2,,,..].,>,..24,,...%,, .. ,.삐,.,l,,j
l ‥‥.‥ l 村 卷‥判 ‥‥.‥- ‥‥..判 料· , 割 1 l l
j l 품 且 화. 8301.60 속한 小號 품 旦부 1 l l
l l .]- GRI 2(.빼 巷·ll 軒2. 쌔 l l i

j,,,,.,,-. i............,,,,.,,-,,,,.,,. 伸,, l,.기,,l
l 8601.70 11訓 討력 偶 ] l l

l.,.,,- l., ,,, .. .. .. ... . 料. .. .·, . l,.,l,,l

l 
83·0'

/]敎和3·03-83·04 
' lIM桂 拳'] ( i i

l,,.,.,,- l., ,,, .. ,... .%, ... . ... .. ,T, i,.,l,,j
i ‥‥.‥ l 村 敎·꺼 ·3·5.10- ‥05.9빼 ·]]M收 . 訓 1 l l

,,.,,w : , .. .. ... . ... .. .. . ,., ,,

l ‥.이 卷‥判 ‥.‥-‥.判 偶 刺 卷·피 l l

.,,,.,1 모,,9,..,.............w,.. ,.,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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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卷"判 '""刺 ' l]後 

여지삐
l,,,..,.- l., ,,, .. ,... .%l. ... . ... .. /,.리 , l ,, l
l B404.·히 A 骨5·-7- 84·4.·0- 84·4.20 f 1 ) l
l l 품 且 화 l l l

j,,,,.,, l.... .. ...... ,,,4.,,, .... ,... ! , l ,, l
l l 秋뾔 偶 l l l
l.,,,.,,. l..,...........,,,,.,,.....,.彩,l,.,l ,, l
l ! 품5旦 화 ! ) l

l,.,,.,, .. .. .. ...... ,,,,.,,. .s-.. ,.彭, (,.,l ,, l
l l 품 · l l l

j.,,,.,,- t.,......,............ .. ,.. !,.,i ,, l
8405.19 1 한 품 · %- S4.·6.11- 8406.19 ta l i

l ) 품 且 화 ) l l

i,,,,.,, i.... .. ....... ,,,,.,,. 3,ty... ,.夢, ,., i,,.,j
l l 품 且 화 l l

j,,.,, l............,,.,,. .... .. ,치,.,l,,j
l l 且 화 l l l

l,,.,, ).E,..........,,.,,. 卷,, .. z],히,.,),,j
l i 旦 화 i l l

l.,.,.,, !.. .. .. ...... ,,,,.,. . .... ·,.A,. ! ,, j
i l 품 · 화 l l l

l.,,,.,,- l........... .... ... ... .. 리,.,l ,, l
l ‥‥.9· l 今 骨 ‥40·.‥- S‥9.99 1 1 ] l

偶
學 申[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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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l · …… 陵閉
i ‥‥.‥ 1刺 卷收 . 割 %11敎· 偶 ) l i
i,,,,.u- j.l 判. .. ,... .. ...... ,,,,.,,-,,,,. l , ! ,, l
i *‥‥이刺4**·標%Il*·利** l l i
1841L91- l 타 號 속한 품 且부 8411.91-8411.99 하 1 3.7 ) 35 !
l ‥‥아·割 卷‥ 偶 l l l
18412.10- l.] 叫朝 巷 樣01] 村 登 . ;判 t삐 5 1 ,5 1

8‥2.8히 
'

%1附 · rn 84‥.IO-8‥2.80 4Y T Id ( l
i 1且 변화 l l l

j,,,,.,, l.. .. .. ...... ,,,,.,,. .... ,... l,.,l,,
i 1卷‥ 頓 l l l
l,,,,.u- l.] ,利 巷 . 刺 村 討 . 料 ·」.리 , ; ,, j
j 8413.82 1 속한 품 · 부 8412.10-8412.80 하 T號 1 l l
l 1卷.利 橫 ) l l
l,,,,.,, l.............,,,,.,,.....,...l,.,l,,l
l l 품 且 화 l (
·…… …車 ·‥‥9·備…삐…
l‥‥.‥- l‥-…….········……. ·.· l‥i
i 8414·801 ** * 且 * 8414·10'8414·80 당하는 小號 1 l j
l l 품 且 변화 ) l l
18,,4.,0 刺 收 卷長判 8414.刺 卷收 樣외 4rn7 1 35 1

l l 惇棺 l" l l
l*416·10- )간단한 恐 1** 부 * 하는 * 변화* 1 2·2 l 35 j
l 8415.8S l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且부터 S415.90-8415-83에 해당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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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i · …… l-認
[ VA지J]v]

l l 속한 품 且부터 8415.90 당하는 t號 骨-A見 1 l i

l 1斜 l ) l
l,,,,.,,. !.] .. ta -( t. T씨·.· l‥.히
l 841,.3히 村 討%判 ‥‥.‥- ‥‥.判 4料> 樣피 l
i 1卷玆 偶 l l i
l.,,,.,, !.... .. ...... ,,,,.,,. ·,... ,..·] l,.,l,,.,l
l · 卷. 偶 l l i
j,,,,.,,- l., L,,, .. ,... .. ... . ..-. . ·,.%, l,.,l ,, i

6417,80 1 -% 
卷郊-7서 84‥.‥- 8·1·.8빼 ·l]아> 州피 l i

l 1卷·則* ! l l
IB417.90 1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7.90 에 해당하는 t號의 ) 5.7 i 45 l

i !卷‥棺 i ! )
18418.10- i -륩 다谷 1 v- 을 %2하 타 1 1 2.9 1 35 1
l ‥‥.·I l·1 ** 卷·車 8416.10-841刺 利-收 停] ( l i

제품으로의 변화 i l l

j,,,,.,, l,,,,,,,,,,,,,,,..,,刺 村 割 尊,.-7-삐,.9 1 35 1
l l 가 牛 b · , l l i
i 17308,7304,7305, 73·6 骨 1 1 l l
l i 刺 村 卷‥判 ‥‥.刺 ·lIT收 1訓 ·] ! i i
l !품 旦 화 l l

l,,,,.,,- t., ,,,g, .. ·,..al, .. Zl,, . .·,. .. ,.리,.,! ,, l
j ‥‥.이·l %· 卷‥判 ‥‥.‥-‥‥.‥‥] ‥]判…*·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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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 l . . . . . . .

l‥‥.‥ l‥‥,‥‥,‥‥, …刺 村 訓 卷‥袍 1·.·( ‥ l
l l변화가 구부려서 을 만且는 공 을 且 함하지 않을 우, l / l
l 17303,7304,7305,柱 73刺 卷 訓 )1融 判. j i l
l 18404혹은8501 당하 號 품 · 화가 간 骨 1 l l
l l· 부품 발 하 우骨 한 타 속한 품 1 l l
i l 且 부 8419.90 하 1號 품 且 화 l l

l,,,,.,, l..,...........,,,,.,,.....,...(,.,1괴
l l 품 且 화 l l i
l,,,,.,, l.. .. .. ...... ,,,..,, . .... ·,... l,., l ,, l
l (卷·則* ( l
18420.99 l*501 속한 냘g 품 간단한 恐 부품 m 발 하 1 5.l ! 40 1
i l 는 우를 한 타 號 속한 품 且 부 8420. l l l

99 1 하 t i l
l,,,,.,,. l., ,,, .. ,... .. ... . ... .. ,. 삐,.,i,, l
l 8421.39 1 속한 품 且 부 8421.11-8421.39 t號 l l
i l 품.且 화 l l l

l,,,,.,, ).... .. ...... ,,,,.,,. .... ,... !,.,],,l
l 1卷·利偶 i ) l
l‥‥.‥ l 刺 卷 壯科 8….判 卷收 樣외 ·.히 3· l
l 1卷·利 鶴 l ! i

l‥‥.u- l‥-····……*·**·……써·.·l‥)
l 8422.40 1 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22.Il-8422.40에 해당하는 小號의 1 l l

l 품 且 화 ! i l
j,,,,.,, l,,,rn, .... .. ... ... .. .. .. , ,., i,, j

- 69 -

l



4

l l . . . . . 1브琴3의
l l IMFNl 02 l

J/ 숩) k[L/PJ
l 8423.89 1 품 · 8423.10. 8423.89 4T f 1 l l
l 1卷·디 頓 l l l
j.·,,.,, l 刺 村 卷.... ,,,,.,, . ,,,, ,.秒, i,.,l ,, l
l l 품 且 화 l l l
l‥‥.‥- l - 判 巷 . 刺 밖 ·]眼 꼐뼈 1 비 5., l ,, l
l ·4·4.이 연 卷‥벽 ‥‥.‥- ‥‥.· 빼 ·)1아> f訓 1 l l

,,,,.,, 고 , g,,,, ,... ... ... .. . ,., ,,

l 
"뺘 

/] 
' 崇25JI-8430·判 ' ]]後 ']'삐 

l l
j,,.., l,,,,‥...................-7- ,., l,,l
l i 서 발 하는 우를 외합 타 號 속한 풉玆부 1 l l
l 184.31 당하t 號 품 · 화 l l l

l‥‥.‥. l.l-袍巷,.......-..... .. ,. 삐 l l
l 843·.*0 1‥] 卷 尋‥刊 ‥‥.‥-‥‥. 判 ·112收 1·訓 1 l l
l l제품 且 의 변화 l l l

l‥,,.,, i 刺 村 ...... ,,,,.,. . .... ,..피 l l
l l제품 且 의 변화 l l l

l,·.,.,,- l.l-判...,............. ,. 삐 l l
l 8433.6이 속한 骨·科 ·4·3.·1- 8433.60 ta l l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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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l · …… 薪閉

i 1쌔 判收 脅 卷 싸 涉1] 村 卷艮7-이 l i
l 8433.9빼 卷收 웨敎버 橫 l l l
18434.10- l 다 f 軻 fM l l
i 8434.20 1 長 8434.10-8434.20 WT 1 1 l l
l l .且

' 

l l i

l,,,,.,, l,,,,....................爭1-l l l
l l 脅 巷 刺 村 卷‥判 ‥‥.…1 1 l l
l 1卷收制卷‥ 偶 l i

l‥‥.‥ l‥‥*·*·‥‥*·‥‥.‥‥*……l·.·l‥i
l l 제품으로의 변화 l i l

l‥‥.‥ l‥‥,···················……l l l
l 1픔모, [y AV"'""l ( i
i‥‥.‥- l.·-…….········……히·.·l‥l
l *437·*o l ** 품 且부 *4*7JO- *437·so 4*하 /j%號 1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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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 l · ……

-

除

' 胃 呵關

1

184fl7·90 l k
0 5

픔 
'L

괴'"i"l
l 1꺼 84‥.9빼 卷收 . 割 卷·뾔 斜 l l l

1843 . ,, l: 끅 V , - , 음 .如'"l"i
l l 품 且 화 l l l

j,,,,.,, l,,,,,,,,,..,,,,.4,·,·,.와1,,.]梧.히 l i
l 1부품 발 하 우를 한 타 號 속한 품 且 1 l l
l 1부 S438.90 당하b I號 품 旦 화 l l l
l.,,,.,,- l., ,,, .. ,.刺 村 梧 . 州 ftrl, ; , ; ‥ i
l 84S8.ao l 속한 품 旦 부 8439.10- S439.30 당하 f號 1 l l
j l 품 且 화 l l l
l,,,,.,, l,,,,,,,.,..,,.,.......... 偶 .벼,.,l ,, l
l 1부품 발 하 우를 한 타 號 속한 풉 旦 l

l 1判*‥刺 **· 崩 卷·判 偶 i l l
18439.99 18407,8408 혹은 8501 당하는 號 품 간탄한 · 1 1 3 1 35 1
i 1부품 밥 하 우骨 한 타 號 속한 품- 且 1 l i

l (判‥‥.判卷*·標 惇 斜 l l l
18440.10 l 타 號 속한 품 且부 S440.10 당하 IZ 1 3.7 l 26 l
l l 품 旦 파 l l l
l,,,..,, l,,.,,,,,...,,,,.......卷. 健 .비,.,l ,, l
i l%-骨 吟 骨·-피 l l
l 1判*440.刺 4*收 1割 卷長 偶 l l l

i E 
- 

l: A , 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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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l · …… 障間
l 1何쌔 判物 . 刊 巷 싸 刺 卷 壯의 ( l
l )y3‥‥.刺 卷物 ·制 卷·利 斜 l l i
18442.10. .] 判 f割 村 者..rn ,,,,.,,-,,,,. l l
l 844·.3히30 당하 f號 품 且 화 l l l
l,,,,.,, l,,,,. .... .. ... ... . ..... .爭]- l l i
l l 特 4巷 刺 卷 卷戚判 8,,,.,,뉘 l

i 14檢標卷·宗* l ( i
18442.50 l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2.50에 해당하는 小號의 1 l j

l l 품 且 화 l ! l
i,,,,.u- l., ,,, .. ,... .. ...... ,,,,.u-,,,,. l,.,l,, j

8443.60 160 당하 t 품 且 화 l l
,,.,, l............,,.,,. .... .. . 퓌,.,l,, l
l l·利 璘 l l l
l,,,,.u- l.1 ,,, .. ,... ...... ,,,,.,,- ,,,,.訓, i,., ! ,, j
i 8447.90 1卷收 .訓 卷.利 偶 l l )

l‥‥.u. l··················…….l·.·l·이
l 844오1이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8.11-8448.19해당하는 小號의 제 l l l

8,,..,, 고,................/,. ,., ,,

[ 1묘고梅判'"""輪標梅1 ( l
j,..,.,,- l,,,,................... ,퓌 ,, l,2, l
i 8‥3.6f·%서 8448-20-S448rn59 4당하 1號 A]품.且 빈

1 11圍+ l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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拳龜劇

l ‥ · …… 同司r 
倫

1

,,,,.,, .. ... ... . ..... 伸, 피,,
l l 刊 尋 까 a·]1 判 卷‥꺼 8….‥기 i i

,,,,.,y 고 
'

교<,,........,.. ,., 삐
l ‥‥.‥ ) 村 卷‥判 ‥‥.‥-‥‥.‥‥] 4判‥삐 l l

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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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 畵閉

l l 우骨 한 타 號 품玆 8453.90 1 l l
l l 당하 t號 품 且 화 l l i

l,,,,.,,. l., ,,, .. . .. .. ... . ... .. ,.리 l l
l 8454.30 1e]] 卷 %Il敎·꺼 8454.10-8454.3빼 卷物 樣 외 l l

i‥‥.‥- l·1 叫拳 巷 · 刺 卷 討 · 2判 t씨·.· l ‥ l

,,,가;모 므.............. ,., ,,

W ;l 금梅和457·
l‥‥.‥- )‥-···············……l·.·l‥i
l 8465.0이한 제품으로부터 8457.20-8465.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 )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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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 …… 閣칫--------
L--a -l

84S

L,, 
O

C W [, 모 
5'8 45

l l 8466.10.8466.9네 ·Il 收 樣께敎력 偶 i l l
l,,,..u- l., ,,, .. ,... .. x,,, . ... .. ,.리,.,l ,, i
i 8467.89 1 村 卷玆判 8467.11- 8·67.8빼 ·lIl.收 1訓 1 l i
l l 且 l l

l.,,,.,,- i.,.w,.........)[,,,...... ,퓌,.,i,,.,j
l 8467.9이 且 부 8467.91- 8467.99 당 t f 旦 1 l l

.,,,.,y ,,, .. ,... .. ... . ... .. /,.fy, ,., ,,

i 
84"'" 

i /] 
率 '"""-'"""何物 懷 

1 l l
l‥‥.‥ l··…….·…….··…….‥i·.·l‥l
l 1제품으로의 변화 ) l l

l,,,,.,.- l., .... ,... .. ...... ,,,,.,,-,,,,.,,·], i,.,l,, j
l 8469.39 1卷收樣씨壯디 核 i l l
j.,,..,,- !.......................J,!,., ,, j
l 8471.91 1 속 품長 8470.10- 8417.91 t I l i
l l 품 且 l l l
j..,,.,,- l..................)I,,,..&,l...t.,j
i S472.9히t ] 骨. 6471.92- 8472.90 t I 1 l i
l 1卷.버 偶 i l l
j,.,, l,,.,·], 卷,, .. ... ... .. .. .. ,히 , i ,, l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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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 · …… 師쬡
l 8474.8히 1 속한 %]품 旦부 8474.10.8474Tso 49 1 1 i l

l 1卷·利橫 l l l
18475.10- l·l *朝 巷 標1 卷 科 料 f리이 35 1
l 8475·2이 속한 품 且 부 8475·10-8475.20 당하는 小號 1 i l
l l제품 且 의 변화 i l

l,,,,.,, l,,,,.....................·,i,.,l,,l
l l 特 巷 싸 刺 卷 卷玆커 8475.90피 l l
l 4料‥割 卷·利 偶 l l
18476.11- l.1 叫利 f割 卷 秋科 8‥s.u- 8‥6. I s.9 1 3· ;
i 8476.1히19 1 4당하 f號 품 且 l l i

j,,,,.,, l,,,rn,.Y....相 .. . ..... ..·]- l,.,!,,l
l 1는 우를 한 타 號 속한 품玆부 847S.so 1 l l

l l **· 標 卷·利 察 l l l
i8477.14- l -룹내 다른 小號 속한 품을 3- 함하 타 小號 ! 3.9 1 35 1

‥‥.‥ Ie]] 村 卷‥判 ‥‥.‥-‥‥.‥c]] 卷收 ·」·씨 i i
l 1卷玆判* i l l
l*477·90 !850rn] q*收 割 巷 村* 特判 *삐 3·9 ! 35 i
l l * 한 타 號 ** * 且 * 8477·90 1 l i
i l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l l l

[‥‥.‥ (….…….·…….··…….‥!·.·l·디
l l 원과 ** l l l
18478.so 185軻 qq-收 訓 判 偶 격7判 刺씨 4.2 l 35 l
l l 刊 巷 刺 卷 卷·科 ‥‥.…I l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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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 ‥ l · …… 卽 ,

l U3피지'되
l 8479.89 ! %6 卷玆-뻐 8479.10- 8·79.刺 卷收 . 訓 1 l
l 1卷.利 偶 l l l

l,,,,.,, l,,,,·,.........判...t.州·淨]-l,.,l,,l
l 1는 우를 한 타 號 속한 품 且 부 8479.90 1 l

l l·*········……- l l l
18480 Io]kl- 號 AM A-A+-M 8480 ·]-t 號 품A l 5.7 l 45 l

.,.,.,y

'

고 .... .. .... ... . 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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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卷.利 偶 l l l
l,,,,.,, l............,,,,.,,. .... ,... i,.기,,l
l 1卷.利 前 l l l

l‥‥.‥- l.·-…….········……혀,.,l,,j
l 8484.9이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84.10-8484.90에 해당하는 小號의 ! l l

l 1卷.. 斜 l l l
i,.,, l............,,,,.....,... ,퓌,.,l,,j
l l·‥‥ . l l l
l‥‥ l ·el] · 卷·車 … 頓· 訓 ·]·의 · l ‥ l
l )利偶 l l l
18502 l 타 號 속한 품 且부 8502e]l 당하 號 품 1 a l 35 l

(利 憐 l (
l,,,, ;............,,,,.........의,,!,,j

i…* i i j
[‥‥.‥- t·1耳利 T刺 卷 卷‥-rn ‥‥.‥-‥‥. l · ( ‥ i
i 850

·

4·50 1訓]4檢懷卷·利偶 i ( i
8504.90 l 타 號 속한 품 且부 8504.90 당하 1號 1 3 l 3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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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l · ……

--p-------- -p甲 
j

i'모.,,l: 끅 V , - ,교 1'" 
"

l
l l 품 i / 화 l l l

l‥‥.‥ l············…….…….……!·.·l‥i
l 1제품으로의 변화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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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 ‥ l · …… 薪閉

괴 
姉 ""桐 4삐

i‥‥.‥- l.·-…….········……히·.·l‥l

지5 
""" """" '버

l‥‥.‥- l·l-袍巷‥刺 · 梧 · 州 ‥삐·.· ! ‥ i
l 8511·야1] *w 壯科 8511·10-8511·刺 %*收 · 訓 1 l l
i l제품으로의 변화 l i

l,,,,.,, l.... .. ...... ,,,,.,,. .... ,... l,.,l,,l
l 壯利 橫 l l i

l‥‥.‥ 1檀·普州判*檢梧報有씨이35 1

i 험 
""" """" ' y" "" ""

) i i
,,,..,, l 村… 卷..rn7-· ‥‥.··…….‥ 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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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4
i

l ‥ l · …… 譜胡
/ L /피 지

l l 품 且 화 l l l

l,,,,.,,- ., ,,, .. ,..·, .. ... . ... .. ,.비,.,(,,j
i 8514.40 1 卷 卷.y判 8514.10- 5514.判 卷收 1삐 i i
i 1卷.% 偶 l i
j,,,,.,, .. .. .. 巷..... ,,,,.,,. g,,,, ,.夢, (,.,l,, j
i 卷·利 偶 l i
l,,,,.,,- i.,.... .. ,..·, .. ...%.,, ,,,,.].,. ,,,,. l,.,l ,, l
i ‥‥.‥ l…l·lT收1訓 卷‥ 偶 l l l
l,,,,.,, l.. .. .. ...... ,,,,.,,. e,,,, ,.夢, l,.,l ,, l
l i 1敎,·1 偶 l l l
j,,,,.,,- l., ,,, .. ,... .. ... . ... ,,,,.,,- l,.,t,,j
l 8516.79 S516.79 1 49收 . 訓 卷.y 偶 i i i
l,,,,.,, !.... .. ...... ,,,,.,,. .... ,.夢, !,.,l,,j

1卷.利 偶 l l i
l..,,.,, l.... .. ...... ,,,,.,,. ,,·,, ,... !,.,l,,j
l 1卷.. 偶 l l

j,,,,.,,- i.·-.….·.·…….…….l,.,(,,j
l 8517.82 l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다 +號에 속한 제품 l l l

華 ""'"- ""'" 幅> 卽] 

이
j,,,,.,, l.. .. .. ...... ,,,,.,,. 核. ,.夢, ;,.,! ,, j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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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 · …… 陸閉
'""" """ """" "" "비' "
185S4 l 割 卷 卷戚꺼 8534 43物 訓 卷 의 5.3 1 ,5 1

j 8535.so l 속한 품 且부 8535.10-8536.90 당하는 小號 1 l l

l 8536.9이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6.10-a536.90에 해당하는 小號의 1 l l

,,,, .. ...... ,,,,. .... .. ... ,., ,,

.,,,.,.. 고...,..............,. ,., ,,

l …
.

·.‥ ;‥*‥‥*·‥‥.‥-‥‥.‥‥*……! l l

,,,,.,, 고 ...... ,,,,.,,. .... ,... ,., ,,

l 1卷.刺 偶 l ( i
l,,,,.U- l.,-.....,..............,..i,.,;,,l
l 85·o.89 1 今 품長 85‥.u-85·o.89 qq t 1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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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 · …… 時퍼
巷 ]].w )]討죠1.% LA'J//지

l 8540.99 1 품 발 하는 우를 한 타 小號 속한 품 1 l l
l 1艮7-6 8540.91- 8540.99·]l ·]1T收 樣께壯력 1 l l

.,,r ,,, .. ,... .. ... . ... . 니,., ,,

l ‥‥ !·1村卷‥判‥‥-‥判 ·漸· 訓 卷‥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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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리 - 

v,모7
l l 어 l l l

l,,,,.,, j,,,,.,,·,....,.............·.,,l,.,!,,l
i j(·) 따且 는 우 · 小號 품 8607.12 속한 ( l l
l i . 품合 骨 타 .號 骨 且 8607.11 1 l /
i l A t 骨玆 l l l
,,,,.,, l,,,,.,,..料.,.割卷..袍 娛 ·., , l,.,j,,l
l !(.) 따且 는 우 - 小號 2[11품 8607.11 속한 1 i l
l l . 訓 ) 11討 卷 까 樣싼1博玆커 8607.1·기 l l
l 14W收樣께秋利 偶 l l l
j,,,,.,, j..,...........,,,,.,,.....,...j,.,),,j
l 1卷·利 橫 l l

i‥‥.‥- ·· ·· ·· ····…….‥.‥‥.·…… l·.·l‥i
l 8607.9이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813.10에 속한 小號의 제품 로부 1 l l

l B607.21-8607.9빼 卷收 f訓

'

mo.n ted ora k. l l i
l IE·i·,.ap·d.·判收2判 l l l
j,,,, l............,,,,..偶·......!,.,!,,l

1旦 화 l l

l,,,, j............,,,,....... ,,의 l l
i 1且 화 l i

l,,,,- 1圖,...................퓌,.,;,,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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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l l . 1 收 科 -卷 郭 巷 刺 村 시 l l

,,,,.,y ,

'

모 C .2모3,,g,, ,., ,,

l 8708.29 !t訓 卷.V 偶 l l l
l,,0,.,,' l.... .. ...... ,,,,.,,. .... /,,,, l l l
l 1卷. 偶. 6813.刺 村 ·].制 卷. -7-히 l l
l 18708.amI 卷收 . 訓 1n.., t.d .r, k. Ii,in . g, .a d.의 l l
l l 壯 利 i l i

l,.,,.,, l.............,,,.,,. .... ,... ),.,i,,j
l l 骨 화 l l l

l,,,,,.,, l..,,,.,........,,,.,.,,.../,.自,퓌,.,l,,j
l l 巷 까 1刺 卷 卷戚刊 8708.4빼 卷 1 l l
l 1物 .刺 卷長 偶 l l i

j.,.,.,, i..,,,.,........,.,.,.,,...,,.卽,히,.,i,,l
l l 卷 싸 t刺 卷 卷玆꺼 8708.5 빼 삐 l l
l l t 骨.y i l l

l,,.,.,, l..,...........,,.,.,,.....,..·,l,.,l,,l
l l 품玆 화

' 

l l l

l,,,,.,, l..,...........,,,,.,,. ,,,, ,... l,.,l,,j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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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 · …… g쬡

l . 1을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 로 부터 8708.80에 해당 1 l l

l 1物標梅利偶 j l l
18708.91 IGRl2(·)를 따且 되는 우, 870a :9Sol] 속한 小號 품 l i l

l ) 卷 有 · 刺 卷 卷‥判 ‥‥.刺 4히 l l
l 1하는 小號의 품 且 변화 l l l

l,,,,.,, l..,...........,,,,.,,. .... ,... / l l
i 1卷貞偶 l l i
18708.9S l 타 小號 속한 품 且 부 8708.93 당하 小號 1 l l

,,,,.,, 고,....,,,,,.,,...,...%,,
i l*‥* · ‥‥ ** ·*‥*· ‥‥.刺 ·* l l l

l,,,,.,, l C'도 고,,,,.,,.....,...t l i
l 1卷.利 橫, 卷 US/Me. 村 t訓 卷 의 l j
i l 꺼 8708.에 卷편 t刺 卷.의 偶더벌 1 l l

l 1例·]性·*] ( l l
18709.11- ]GRI2(.)를 따且 우, 8709.90 속한 小號 품 1 l l
l 8709.19 15요부e] WA-骨 ) il]MV- .] 룹4F M$]g ·j.rn 속�& 21l]l l l
/ ‥判 ‥‥.u-‥‥.刺 卷收 1割 卷‥외 l l
l 변화 ) ) l

j,,,,.,, l,,,,.,,...,.......,,,,.......씨 l l
i l 骨 w s709.90 9 1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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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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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閉
""'

,,,, 고·모 
" "" '"f "비' "

18901- l 룹 號 속한 품 且 부 8901-8903 당하는 ! 2.4 l 25 l

,,,, 빠 C...,,,,..........
l,,,, )고 .. ...... ,,,,. .... .. ... l,.,l,,l
l l 橫 l i l
,,,,- l,,,,-圖,.................키,.,l,,l
l 8907 1 睡 아. 까 割 村 卷. 커 8906-8907 ! l l
l ) 1 卷收 割 )特.利 偶 l j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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